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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Therearesteadyincreaseofrisksinmarineenvironment,especiallyfrom
thepointofthosecoastalandsurroundingenvironmentsasvesselsbecome
biggerandfasterinrecentyears.Theincreasesinmarineaccidentsdueto
these risk factors lead each country to manage and operate Traffic
SeparationSchemes(TSS)withVesselTrafficService(VTS)asameansof
reductionorpreventionofmarineaccidentsinowncoastalandsea.
VTScanbeexpandedbysharingwithotherneighboringcoastalcountries

whichhastwomajorpurposes;the"preventionofmarineaccidents"andthe
"efficiency ofharbor facilities.Also,itcan consider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theVesselTrafficManagementandInformationSystem(VTMIS)
withinInternationalLaw andacceptanceintothedomesticregulation.
Thisstudy statesthatareclosely examined generalconceptsofV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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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smeaning,history,purpose,equipment,capacity andresponsibility
including some states'legislation examples.Italso considers on the
UNCLOS,1982 and IMO maritime conventions as International Law
referringtothemanagementofVTS.
On topofit,thispaperfocuseson theexpansion ofVTS application

beyond theterritorialseasofcoastalcountriesand thenecessity ofthe
introduction of VTMIS as a newly developed mechanism within the
frameworkofinternationallaw.
AsVTSofcoastalcountryhasbeenestablishedintheterritorialwaters,

the coastal rights beyond the territorial water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law doesnotexist.However,a coastalcountry within the
limitedjurisdictioncanoptimizeVTMIStoensureamaritimesafety,marine
environmentand maritime security.Thisrequiresclosepartnership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surrounding seas in orderto preventthe
damagesofmarineaccidentsand environmentalcalamity.And alsoeach
countryconcernedshouldimprovenationallawstoperform VTMISinthei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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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１１１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제제제１１１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해상활동의 발달과 함께 그동안 계속되어 발생해 온 충돌․좌초 등 선박의
항행에 수반되는 해양사고에 기인한 인명사고와 해양오염사고는 선박에 대한
직접적인 교통 통제를 포함한 해상교통관제 시스템(VesselTrafficServices
System :VTSSystem)운영의 확대 필요성을 촉진시켰으며,1)각 국가에서는
자국 연안에서의 해양사고 방지를 위하여 운영상 또는 환경적 위험 요인을 감
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통항분리방식(TrafficSeparationSchemes:TSS)과
병행하여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2)또한 선위통보제도 및 위험
수역에 대한 통항금지해역 설정을 통하여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의 기능을 보완
하기도 한다.이러한 재도를 포함하여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은 직․간접적으로
선박의 항행권을 제한하게 되며,특히 통항분리방식이 설정된 수역에서는 일정

1)『In the seventies majoroiltankerdisasters (e.g.Torrey Canyon,Metula,
AmocoCadizandmanyothers)increasedthepublicawarenessofthedamage
being caused and substantialpressure came from environmentalgroups to
protectthemarineenvironment.Theconcernthatsuchdisastersmighthappen
in portapproaches and portareas caused policy makers to reconsiderthe
conceptsoftheportradarchainsandtheco-operationbetweenpilotsandradar
operators.Itwasalsowidelyfeltthatsomeform ofinternationalharmonization
wasneeded.Howeverinthoseearlydaysoftrafficmanagementaidedbyradar
surveillance,theview onhow toproceedfurtherwasdebatedatconsiderable
length.Slowlytherewasmovementtowardsaco-ordinatedapproachthatwas
tobecomeVesselTrafficServices(VTS).』 ReneRichard,“VTS :anAidTo
Navigation,”IMPA Article<http://www.internationalpilots.org/haberdetay_articles.
asp?kategori_no=36&id=63>(26Apr.2008).

2)우리나라에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및 별표7에 의하여 홍도항로,보
길도항로,거문도항로의 3개 항로에 통항분리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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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향으로 선박통항의 흐름을 유도하면서 간접적으로 선박의 항행권을 제한
하게 된다.3)
이러한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적인 근

거를 확보해야 하는 바,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 ConventionontheLaw
of the Sea : UNCLOS)의 기본정신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Organization:IMO)차원에서 국제협약 또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지역적 협정이 마련되어야 하며,4)이를 기초로 하는 국내 이행입법이 도입되어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특히 국내의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을 활성화하
고 이를 기초로 주변 국가 간의 협력 체제를 통한 광역 해상교통관제의 도입으
로 연안국의 관할권을 벗어나는 수역에서의 해양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사고선박에 대한 수색․구조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전예방
적(事前豫防的)및 사후구제적(事後救濟的)차원의 국제법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제제２２２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내내내용용용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이 논문의 내용으로서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서 연구의 목적과 범위에 대하여
서술하고,제2장에서는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의 일반적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3)이윤철,“광역 VTS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해사법연구」제20권 제1호,한국
해사법학회(2008.3.),28～29쪽.

4)『Believingthatthecodificationandprogressivedevelopmentofthelaw ofthe
seaachievedinthisConventionwillcontributetothestrengtheningofpeace,
security,cooperationandfriendlyrelationsamongallnationsinconformitywith
theprinciplesofjusticeandequalrightsandwillpromotetheeconomicand
socialadvancementofallpeoplesoftheworld,inaccordancewiththePurposes
andPrinciplesoftheUnitedNationsassetforthintheCharter.』 UNCLOS,
Prea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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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제1절에서는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의 의의와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VTS의 주요설비 및 운용을 살펴본다.제3절에서는 VTS의 기능
및 책임을,제4절에서는 VTS운영과 관련된 자격 및 요건에 대하여 검토한다.
제5절에서는 VTS시스템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국제법 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제1절에서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제2절에서는
IMO 국제해사협약을 1974SOLAS(InternationalConventionfortheSafetyof
LifeatSea,1974),COLREG(ConventionontheInternationalRegulationsfor
PreventingCollisionsandsea,1972)및 관련 규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의 적용범위를 현재의 영해로부터 외측해역

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제법 규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영해 밖의 접속
수역,배타적 경제수역 및 공해로 구분하여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항만 VTS(PortVTS)에서 적용범위를 확대

시켜 국내적으로는 연안 VTS(CoastalVTS),각 연안 VTS를 통합하여 운영하
는 국가 VTS(NationalVTS),그리고 국가 VTS를 주변 연안국인 중국,일본
등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광역 VTS(VTMIS;VesselTraffic
ManagementandInformationServices)시스템5)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하여 검
토한다.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법으로 유엔해양법협약 및 IMO 국제해사협

5)VesselTrafficServices(VTS)andVesselTrafficManagementandInformation
Services(VTMIS)currentlyoperateonalocallevel(portVTS)oronanational
level(coastalVTS).From the pointofview ofEuropean integration,the
question is how farlocalornationalinformation can be projected,atthe
Europeanlevel,toincreasetheefficiencyofsuchservicesandtheirinformation
flow throughoutEuropetobeusedtothebettermentofwaterbornetransport.
〈ftp://ftp.cordis.europa.eu/pub/transport/docs/summaries/waterborne_vtmis-net_
report.pdf〉(15Jan.,2008).기존의 VTS가 관할하는 항만 또는 그 인근해역에 대해
한정된 해상교통관리를 한다면,VTMIS는 지역적인 항만이나 해역뿐만이 아니라 연
안국의 전 항만 및 연안해역의 해상교통정보를 획득하고 사전적인 해상사고를 예방
하는 광범위한 해상교통관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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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근간으로 하여 주변국가 간의 협력을 기초로 한 지역적 협약의 채택 및
시행에 관하여 검토한다.
제6장 결론에서는 내용을 요약하고,영해이원에서의 선박통항에 따른 사전ㆍ

사후적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광역 VTS의 도입에 대해 종합적으
로 고찰한다.
이 논문에서는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에 관련된 관련기관 및 단체의 보고서,

국제협약,문헌 및 각종 논문 등에 수록된 자료,연구결과물을 분석․정리함으
로써 논리적 추리에 의한 법적 타당성을 도출해 내어 본 논문의 목적에 맞는
입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방법론으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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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２２２장장장 해해해상상상교교교통통통관관관제제제 시시시스스스템템템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개개개념념념

제제제１１１절절절 해해해상상상교교교통통통관관관제제제 시시시스스스템템템의의의 기기기본본본원원원칙칙칙

1.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의 의의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이란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해상
교통관제시설을 설치하여 항행하는 선박에 적절한 항행정보를 제공하고 그 선
박이 적법하게 항행하는지를 감시하고 지도하는 제도를 말한다.6)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은 항만의 입구 또는 부근(approach and access

channelsofport),해상교통밀도가 높은 수역(hightrafficdensityarea),위험
화물 유통수역(trafficwithnoxiousordangerouscargo),항해상의 위험수역
(navigationaldifficultiesarea),좁은 수로(narrow channel)또는 환경민감수역
(environmentalsensitivityarea)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7)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은 해상교통의 안전과 효율을 향상시켜 선박운항의 경제

성을 높이고,해양환경을 보호하며,해양사고 발생 시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지
원하는데 그 설치 목적이 있다.8)
근래의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의 기본 형태는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할 해역에

6)『VesselTrafficServicesprovidethemarinerwithinformationrelatedtothe
safenavigation ofawaterway.Thisinformation,coupled with themariner's
compliancewiththeprovisionssetforthinthispart,enhancesthesaferouting
ofvessels through congested waterways orwaterways ofparticularhazard.
Under certain circumstances,a VTS may issue directions to controlthe
movementofvesselsinordertominimizetheriskofcollisionbetweenvessels,
ordamagetopropertyortheenvironment.』 33CFRPart161.1(b).

7)Wepster,“Developmentin Marine Traffic Operation and Research,” Marine
TrafficService(1978),pp.1-13.

8)임을빈,“우리나라 선박교통관제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실증 연구,”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해사산업대학원 해사경영학과(1997),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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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항행하는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항행하는 선박을 감시하
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였다.이러한 개념으로서는 해상교통관제 시스템
의 운용이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설치된 쌍안경과 휴대용 라디오로써 관제사가
단지 통항선박의 동정을 감시할 수밖에 없었다.9)또한 기능상의 문제는 주로
VTS운용자의 입장에서 논의하여 왔다.
현재의 VTS는 지난 20년간 육상기지에 설치된 Radar의 기능 확대와 효과적

인 통신설비의 설치로 해상교통과 항만교통 정보의 효율적인 제공을 통하여
출․입항하는 선박의 항행,정박시간과 접․이안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항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10)
위험화물 및 산적화물의 운송증대는 해상안전을 위협하며 동시에 심각한 해

양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이로 말미암아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
게 된다.또한 항만 및 그 부근 수역에서 해상교통관제가 잘못된 경우,특히 항
만교통이 잘못 관리되어 항만교통이 폭주할 때에는 항만 유통의 정체를 가져오
게 되고,동시에 대형선박에 의한 충돌과 좌초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효과적인 항해감시 시스템의 설치와 항로정보의 제공 업무의 확대가 필요하게
되었다.

2.VTS에 관한 연혁

VTS의 역사는 선박항해의 역사와 같이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이것
은 VTS가 수세기 동안 해상교통안전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등장하게 된 증기선은 풍향에 따라 지그재그 또는 우회

항행을 해야 했던 범선과 달리,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직선항행을 할 수 있게

9)신만균,“해상교통관제의 역량강화 전략에 관한 연구,”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국
제통상물류대학원 물류경영전공(2006),5-6쪽.

10)윤병원,“우리나라 관제실태 및 VTS제도 개선방안,”월간 해기 제449권,한국해기
사협회(2004.6.),10-11쪽.



- 7 -

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충돌위험이 대두되게 되었다.즉,선박들이 주요 항만
간의 직선항로에 밀집하게 되어 충돌위험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이러한 새로
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주요 해운국은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고,
먼저 1840년대에 영국이 충돌예방규칙을 제정하였다.11)
이 규칙은 프랑스와 협의하여 제정한 다른 개정안들을 포함한 일련의 개정을

거친 뒤 몇몇 주요 해운국들이 자국의 법령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국제 항행
규칙으로 발전하게 된다.1989년 항행규칙 제정을 위한 워싱턴 국제회의는 국
제신호서 및 항행전반에 관한 국제규칙을 채택하게 되고,여러 번의 개정을 거
쳐 1972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으로 탄생하게 된다.12)
이러한 규정들은 상대적으로 선박통항량이 적은 수역에서는 그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으나,선박들이 집중하게 되는 해협,항만의 출입구 등 혼잡한 수역에
서는 효과적이지 못하게 된다.그리하여 통항량이 많은 수역에서 선박이 마주
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항분리방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상선들을 위한 최초의 선박통항로는 미해군 대위 모리에 의하여 1855년 제안

된 북대서양 통항로였다.이는 그 전 해에 대서양 상에서 발생했던 미국 우편
정기선 Artic호와 프랑스 증기선 Vesta호의 충돌사고 이후 보험업자들의 의뢰
에 의한 것이었다.13)첫 번째 현대적 의미의 통항분리방식은 1956년 발생한 이
탈리아 여객선 AndreaDorea호와 스웨덴 여객선 Stockholm호의 충돌사고 이
후 출현하게 된다.몇 년간의 연구 끝에 1967년 도버해협에서,비록 참여가 강
제적인 것은 아니었지만,처음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통항분리방식이 시행되
게 된다.그 후 동 해협에서의 연쇄적인 충돌사고는 결과적으로 통항분리방식

11)GlenPlant,“TheCollisionAvoidanceRegulationsasaRegulatororInternational
Navigation Rights : Underlying Principles and their Adequacy for the
Twenty-firstCentury,”JournalofNavigation,vol.49(1996),pp.377-393.

12)Gerard J.Mangone,“United States Admiralty Law”(Hague :KluwerLaw
International,1997),pp.170-172.

13)ChesterG.Hearn,“Tracksin theSea:Matthew FontaineMaury and the
MappingoftheOceans”(Camden:W.W.Norton& Co.,2002),pp.20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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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971년 강제로 시행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14)
비록 통항분리방식이 선박통항량 밀집수역에서 마주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선박의 안전한 항행에 이바지한 것이 사실이지만,횡단하거나 추월하
려 하는 선박 또는 통항분리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항행하는 선박들을 해결할
수는 없었다.이러한 배경 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육상으로부터 선박의 통항
을 규제하려는 연안국들의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연안국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박전체의 통항을 계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단과 항행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선박을 제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필
요하였다.15)이러한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의 도입이다.
1948년 리버풀항에서 최초로 육상 Radar서비스와 선박과 육상 간 교신에

의한 체계적인 VTS가 시행되었다.미국에서는 롱비치항에서 1949년에 리버풀
항과 비슷한 설비를 갖추고 항만 Radar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고,이후 각 항
만들은 치열한 경쟁체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항만을 출입하는 선박통항의
안전과 이를 통한 효율적인 항만 운영이 긴요하게 되었고,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VTS를 도입하게 되었다.
더구나 유조선에 의한 대형 오염사고의 발생은 VTS를 연안 수역에까지 확

대 시행하는 계기가 되었다.연안 VTS는 연안 Radar에 의한 소극적인 통항감
시가 시행된 이후, 1972년 도버해협에서 해협항행정보서비스(Channel
NavigationInformationService:CNIS)라는 연안 VTS의 형태로 최초로 시행
되게 되었다.더불어서 1979년에는 자발적인 선위통보제도가 도입되었고,1999
년에 가서야 이를 강제로 시행하게 되었다.16)

14)J.H.Beattie,“RoutingatSea1857-1977,”JournalofNavigation,Vol.31,No.2
(1978),pp.167-202.

15)N.Schimmel,“TrafficRegulation in Europortand its Approaches,”Marine
TrafficEngineering(London：TheRoyalInstituteofNavigation,1973),pp.177-
186.

16)정기남,“시스템으로서의 VTS,”이은 외(편),「해상교통관제시스템론」(부산：해
인출판사,2005),7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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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VTS의 목적

VTS의 목적은 항만교통의 효율화 및 해상교통의 안정성 유지라고 하는 두
가지에 있다.실제로 선박 운항의 구조적 체계에 의하면 해상교통에 있어서 항
해의 안전성 확보는 선장과 도선사의 책임이며 항만 효율과 해상교통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관제는 항만당국과 VTS의 책임이다.다만 여기서 고려해야 할 문
제점은 만일 선장이 육상의 권고를 무시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 귀속
과 그 반대로 VTS의 지시에 따라서 사고가 생긴 경우에 있어서 책임의 귀속
에 관한 것이다.앞의 경우에는 선장이 전적으로 불법행위의 책임을 져야 하나,
뒤의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위법책임을 분담하여야 할 것이다.17)그러므로
VTS의 운용에 관한 목적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항만교통에 대한 강제적 관제
(mandatorycontrol)는 기본적인 업무가 아니므로 강제적 관제 시스템인 항공
교통관제와 정보를 제공하는 VTS와 비교하는 것은 명확한 관계가 없다고 본
다.18)이는 해상교통은 항공교통과는 달리 국제법상 선박의 운항책임자인 선장
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관습법적 규정에 그 이유가 있다.
일반적으로 VTS에서는 지정해역과 항만해역의 교통상황을 각종 통신시설과

Radar영상을 통하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VTS에서 선박에게 권고 및 정보를

17)1998년 케이프타운 항에 통항분리방식을 포함하는 VTS 시스템이 설립된 이후,
2000년 1월 케이프타운 통항분리방식 내에서 총톤수 34,839톤의 벌크선과 총톤수
27,103톤의 컨테이너선박 간에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으며,충돌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VTS운영자가 두 선박에게 적절한 정보,권고사항,경고사항 및 지침을
제공하는 임무를 실패하였음을 이유로 항만공사를 고소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원
은 VTS 운영자인 항만공사에 대하여 20%의 책임분배를 판결하였다.MacWilliam
R.andCookeD.,“VTS:liftingthefogoflegalliability,”Lloyd‘sMaritimeand
CommercialLaw Quarterly(London:Lloyd'sofLondonPressLtd.,2006),Part
3,pp.362-389.

18)위진환,“항공교통관제사의 과실 책임 예방에 관한 연구,”한국항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산업대학원 항공우주법학과(2004),75-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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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것이 VTS의 통상적 업무라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VTS의 주된 기
능은 항만․접근해역 및 닻 정박지의 일반적 감시,접근하는 선박 또는 항내에
서 이동하는 선박과의 효과적인 통신,선박 자체의 설비로써 얻을 수가 없는
정보의 제공,관제구역 내의 전체 교통 및 터미널 교통 상황의 감시,추천항로
또는 강제항로의 감시,부표위치․등대선 및 기타 항로표지 감시,항만 주위 해
역에서 해양사고구조 수색의 대비 등이 있다.

제제제２２２절절절 VVVTTTSSS의의의 주주주요요요설설설비비비 및및및 운운운용용용

1.주요설비

VTS의 주요설비는 선박의 위치식별 및 항적에 대한 추적을 위한 Radar,무
선방향탐지기(DF),음영구역에 대한 통항선박의 관리를 위한 CCTV,통신설비
로서 사용되는 VHF및 기타 설비로 나눌 수 있다.
Radar시스템은 상대 위치에서 반사 또는 재 반사되는 무선신호와 기준신호

와의 비교를 기초로 하는 무선측위 설비로 그 기능으로는 최대탐지거리 및 최
소탐지거리를 확인하는 탐지 범위 설정 장치,Radar정보의 전송 방법 설정 장
치,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AutomaticRadarPlottingAid:ARPA),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Radar화면(BrightDisplay Unit)및 Radar영상 녹화장치
(VideoRecordingofRadarPictures)등이 있다.
Radar시스템은 VTS센터의 원격제어에 의하여 운영되며,Radar영상신호

와 장비상태를 VTS센터로 전송하며,유지보수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운영뿐만
아니라 정상운영 상태에서도 VTS센터에서 제어가 가능하다.
Radar영상신호 및 장비 상태는 RadarProcessor와 MicroWave를 통해

VTS센터의 각 운영자 콘솔에 전송되며,VTS운영 콘솔 내의 Display부는 전
자해도 상에 Radar영상신호를 중첩시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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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방향탐지기(DF)는 VHF설비 종류의 하나로서,DF안테나 및 그것과 연
결된 VHF탐색 유닛,그리고 DFProcessor가 내장된 VHFDF유닛,DF수신
기로 구성된다.또한,무선방향탐지기는 Radar추적 프로세서와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해 VTS센터와 접속되어 있는 M/W를 통하여 측정 데이터를 전달한
다.
CCTV 시스템은 VTS센터의 운영 콘솔에서 수동 또는 자동으로 원격제어,

Pan/Tilt및 Zoom 조정 기능을 가진다.CCTV의 자동제어는 VTS 운영자에
의해 선택된 하나의 특정 선박에 대해 Radar추적 데이터를 전송받아 Pan/Tilt
플랫폼을 제어하는 기능을 가져야 하며,CCTV 모니터 및 VTS운영 콘솔의
디스플레이 상에 실시간으로 CCTV 영상이 전시된다.시스템 구성에 있어서
VTS 센터가 관제하는 항만 및 해역의 특성에 따라 야간용 카메라를 주간용
카메라와 이중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통신설비는 VTS센터 대 선박 또는 선박 대 선박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

는 설비로 그 종류로는 VHF라디오 통신 설비(VHFRadioCommunications),
VHF방향탐지기(VHFDirectionFindingApparatus),보이스 트래픽 녹화장치
(Voice Traffic Recording) 및 라디오위치 확인시스템(Radio Based
NavigationalFixingSystem)등이 있다.
VHF통신 설비는 VTS운영 시스템과 통합 운영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

며 각 운영자 스테이션에서 VTS서버에 기록된 VTS정보와 함께 음성 정보
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VHF통신장비의 설치위치에 관계없이 VTS센터
의 운영자로 하여금 VHF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개
의 채널을 위한 두 대의 VHF장비가 VTS센터의 관제 콘솔의 RACK 내부에
설치된다.
VHF설비의 안테나와 VHF장비사이에 신호 전송용 급전선은 Power손실

이 적은 1/2인치 이상의 동축 케이블이 waveguide용으로 사용되며 적어도 2
곳 이상이 접지되어야 하고,또한 낙뢰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안테나
와 송수신기 사이에 Arrester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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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설비는 VTS의 Radar및 통신설비와는 별도로 VTS의 업무를 보조하는
설비로 기상해상 관측기기,육상정보 수신장치,육상정보 표시장치 및 시스템
컴퓨터 등이 있다.19)

2.운 용

VTS의 운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VTS는 육상과 해상의 시스템으로 나누어진
다.육상에서는 정보수집과 감시기능을 위하여 Radar기지와 각종 정보 수납
시설 및 중앙 관제센터가 필요하고,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항로표지 시설의 설
치가 필요하다.해상에서는 육상기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직접 전달 받을 수
있는 수신 장비,지정된 항로를 항행할 수 있는 우수한 해기인력이 필요하게
된다.20)
VTS운용의 목적은 해상교통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충돌과 좌초 등의 항해

사고를 방지하는데 있으므로 이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
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VTS에 관하여 1982년 12월 3일 영국 항해협회에서 검

토 후 종합․정리하여 국제적으로 통일화 작업이 계속된 내용으로는 VTS의
정의(definitions),책임의 범위(responsibilities),통신방법(communications),기
준(standardsandqualifications),VTS이용자의 요건(VTSuserrequirements)
및 국제적인 요망(internationalrequirements)이 있다.
VTS는 특정해역에서 해상교통의 흐름을 지원하기 위하여 채택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항해 안전의 증진,해양환경의 보호 및 선박 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므로 각 시스템의 운영은 책임 있는 항만당국에 의하여 실
행되어야 한다.

19)박성태,“VTS시스템의 구성요소,”이은 외(편)전게서,97-122쪽.
20)박성호,“부산항 VTS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
위논문,대학원 운항시스템공학과(2006),10-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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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３３３절절절 VVVTTTSSS의의의 기기기능능능 및및및 책책책임임임

1.기 능

가.일반적 기능
VTS의 기능은 VTS당국의 정책의지 또는 목표에 따라 VTS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구현된다.IMO는 VTS의 기능을 정보제공
서비스(Information Service), 항행지원서비스(Navigational Assistance
Services),통항관리서비스(TrafficOrganizationServices)및 연관활동지원 서
비스로 대별하고 있다.21)
정보제공서비스는 선박의 항해자가 항행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수적

인 중요정보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여기에 포
함되는 정보로는 선박의 위치,조선의도,목적지 등에 관한 것을 기본으로 하
고,VTS 구역 내 절차의 변경 사항과 기상 또는 항행통보,교통상황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이러한 정보서비스는 정해진 시간에 전체적
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VTS가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시행하는 것이 특징이
다.22)
항행지원서비스는 특별히 항행이 어려운 수역이나 상황에서 선박의 항해자가

항행관련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그 결과를 확인
하는 것을 포함한다.여기서의 정보는 개별선박의 침로,속력 및 변침 시 상대
선과의 상황,주위 통항선박에 대한 선명․위치․조선의도가 필요한 경우 경보

21)정재용,“항행원조시설의 비용편익 분석 모델에 관한 연구,”한국해양대학교 박사학
위논문,대학원 해사운송과학과(2001),22쪽.

22)소극적 VTS시스템(passiveVTSSystem)은 통항분리방식에 있어서 선박의 항행
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현재 선박교통의 정보 및 비정상적인 교통 환경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기능이 제한적이다.그리고 부차적으로 해상교
통법규를 지키는가를 감시하고,긴급 시에 상호협력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
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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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령하는 것을 포함한다.선박이 요청하거나 VTS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경우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서비스이다.23)
통항관리서비스는 VTS구역 내에서 위험한 통항 상황을 예방하면서 안전하

고 효율적인 통항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따라서
통항흐름을 사전에 계획하는 것에 주력하게 되며,혼잡한 교통상황이나 특정
선박의 이동이 다른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초래할 때 특히 유용한 서비스이다.
선박들 간의 이동 우선순위,항로의 할당,위치보고,속력제한 등을 규정하는
절차를 사전에 확립하여 운영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이러한 절차에 따라 VTS
센터가 발령하는 지시(instruction)는 결과 지향적이어야 하며,그것의 세부집행
은 선박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개별선박의 항행계획에 의거하여 각 선박과
VTS센터 간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고,이렇게 서로 사전에 약속된 항행계획들
은 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가 된다.24)
연관활동지원서비스는 선박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항이 포함된 실질적인 서

비스로,선박보고의 부담을 줄이면서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의 효과를 높이고 정
보수집,평가 및 데이터의 보급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한 서비스이다.서비스 내
용은 수색 및 구조,오염통제,항만지원,도선 업무지원,행정당국지원 및 구조
지원활동 등이 있다.

나.구체적인 기능
VTS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지만,구체적인 기능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통항하는 선박에 대한 지원으로 VTS센터는 안개,

23)적극적 VTS 시스템(activeVTS System)은 특정해역 안에서 해상교통의 이동을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항만 당국의 권한에 의하여 실시된다.이 시스템은 선박의 크
기,종류,운송화물,선석의 이용성,도선사의 지원 요청 및 다른 선박의 동정을 기
본요소로 하여 계획된 교통 프로그램에 따라 선박교통을 직접 규제한다.따라서 선
박은 사전에 이 프로그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4)안광,“VTS의 개요,”이은 외(편),전게서,20-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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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또는 눈으로 인하여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교통상황을 Radar로 관찰․추
적하고,본선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나 위험상황이 예상될 때에는 선박교통
상황정보,위험물 또는 장애물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기상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VTS센터는 기상정보의 제공,조석이나
조류에 대한 정보 제공,Radar를 통한 본선 위치의 관찰 및 추적,본선으로부
터 요청이 있을 때에나 위험상황이 예상될 때 본선에 대한 지원 기능을 제공한
다.
VTS센터는 교통이 혼잡한 해역에서 통항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 통항 정보

의 제공,선박과의 무선교신유지,통항선박에 대한 관찰 및 감시,기타 선박 통
항과 관련된 통항량의 조정과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어선 또는 유람
선 등과 같은 소형선이 밀집해 있는 해역에서 이러한 사전 정보를 다른 선박에
제공하거나,다른 선박의 접근 사실을 소형 선단에 알려주는 일 또는 소형 선
단을 효과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침로를 다른 선박에 알려주는 등의 기능을 제
공한다.
협수로,수심이 낮은 해역,만곡부,교량 또는 부유물이 있는 해역에서,이러

한 위험상황에 대한 사전정보제공,위험수역에서의 교통정보제공,선박의 이동
상황 관찰 및 필요시 이러한 위험상황을 줄이기 위해 교통을 조정하고 통제하
는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통항선박이 정해진 항로를 이탈하여 항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규정된 속도를

넘어 항행하고 있는 경우,정해진 항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예견되는
위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선박이 있을 경우에,VTS센터
는 당해 선박에 대해 이러한 위반 사실을 지적해 주고 주변을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에게는 위반 선박의 위치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기능을 제
공한다.
VTS센터는 화재나 기관,타기,추진기,Radar,통신장비의 고장 및 기타 응

급상태에 있는 선박의 식별 및 지원,주위를 통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이러한
선박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교신상의 어려움에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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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선박을 조기에 식별하여 움직임을 관찰하고,주위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
에 대해서는 이러한 선박이 있음을 알려주며,본선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는
이를 지원하여 주는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선박과 선박,선박과 육상,선박과 예선 및 선박과 도선선 사이의

교신내용을 청취할 수가 있는데,이를 통하여 교신상의 어려움이 인지될 때는
이를 중계 또는 조정해줄 수가 있고,교신내용을 분석해 본 바 위험이 예견될
때에는 이에 대한 교정 및 권고를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VTS 센터에서 관제 요원이 인지한 항행상의 새로운 위험 사실(항로표지의

고장이나 이동 등,해도나 수로서지의 변경 사항,부유물 등)에 대한 정보를 주
변의 통항선박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위의 구체적인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는 내용은 시

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통항하는 선박에 대한 지원이고,두 번째로 중요한 기능
은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서 통항선박에 대한 지원이며,그 밖에 중요한 기능으
로는 항법위반선박 또는 결함선박이 있는 경우의 지원과 긴급 상태에 있는 선
박에 대한 지원 등이다.25)

2.책 임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이 특정해역에 집중하는 해상교통량을 일정한 교통방향
으로 유도하여 항해의 안전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해상과 육상은 종합적으로 긴
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또한 이 시스템을 운용하는 부서는 각자가
운영상의 책임을 지고서 운영하여야 한다.

가.선장(commandingofficers)
선장은 선박의 항행안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선장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선박의 안전항해 당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당직배치를 마련하고

25)문범식,“연안해역의 해상교통관제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
문,대학원 운항시스템공학과(2003),8-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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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의 안전 운항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하고 선체,기관 및 기타 설
비,화물,여객 등이 선박의 감항성을 유지하는데 안전한 정도를 파악하고 는
것이다.또한,도선사를 고용할 경우에도 선장은 선박의 진행상황과 도선사의
행위를 적절하게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당해 해역에서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하여 해상교통관제 센터 및 타 선박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나.도선사(pilot)
도선사는 본선의 선장,당직 항해사관들과 항해의 진행에 관한 정보,지역 환

경 및 선박의 특성 등에 관하여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또한 항해상 도선사
에게는 법률에 의하여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된다.즉,도선사는 해도에 표시
된 위험물 뿐 만 아니라 해도에 표시되지 않고 외관상 쉽게 발견되지 않는 위
험물을 포함하여 지방수역에 관한 지식을 가져야한다.특히,강제도선사의 경우
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어 선임된 자이므로 임의 도선사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26)안전운항을 위해 선박의 위치와 운동을 정확하게 계속
적으로 관찰하여야 하는 공동책임(jointresponsibility)이 있다.

다.해상교통 조정자(vesseltrafficco-operator:VTC)
해상교통 조정자는 특정해역에 있어서 교통의 흐름과 안전에 관하여 책임이

있고,해상교통관제 시스템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조치로써 지방조례와 규칙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해상교통 조정자는 선박의 좌초 또는 충돌의 위험성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규정된 절차를 통하여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또한 선장에게 선석에서 또는 선석으로 또는 구역을 통하는 과정에서 기대
하는 필요한 정보를 더욱 분명하고 간략하게 제공하여야 한다.경우에 따라서
예기치 않거나 또한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선장에게 대응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26)정찬수,“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책임 귀속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학원 법학과(1999).37-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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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선박이 기본적인 해상교통관제 주파수로써 교통정보를 청취하지 아니하
더라도 이 정보를 반드시 수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VHF의 다른 주
파수로 호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해상교통 조정자는 항로표지가 적
절하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고,또한 부표의 위치 및 기타 부유
항로표지의 위치를 감시하여야 한다.그리고 선박이 전체적으로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 특정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라.해상교통 조언자(vesseltrafficadviser:VTA)
해상교통 조언자는 소극적인 해상교통관리 시스템에서 해상교통의 흐름을 감

시할 책임이 있다.또한 선장에게 비정상적인 해상교통의 흐름을 조언하여야
하고 항해상의 경고와 기상정보를 준비하여야 한다.또한 관할 해역에 있어서
선박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정상적인 해상교통의 흐름을 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마.담당관(thecompetentofficer)
관할 해역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결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선박

운항의 경험을 가진 유자격 선장을 말한다.

제제제４４４절절절 자자자격격격 및및및 요요요건건건

1.사용자

모든 선박은 IMO의 각종 해사협약에서 규정한 표준을 성실히 지켜야 하고,
또한 운항자는 1978년 STCW 협약27)(1995년 개정협약)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

27)원명은 InternationalConvention on Standards ofTraining,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forSeafarers,197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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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또한 해상교통과 관련된 모든 통신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는 관련도서,
해도 및 수로서지 상에 기록되어 있으며,VTS를 이용하는 사람은 모든 사항이
개정된 해도를 비치하고 또한 최신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반드시
유지하여야 한다.
선장은 선박의 운항에 관한 계획 및 감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이를 위

해서는 VTS가 적용되는 관할 해역에서 선박 간 또는 선박과 육상 사이에 통
신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절차를 유지하여야 한다.또한,통신을 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VTS관할 해역에서 선박을 식별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시스템을 유지
하고,필요한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육상과 선박에 적합한 통신설비를
설치 및 유지하여야 한다.
VTS 관할 해역에서 선박 움직임의 관리는 육상관리와 해상관리 사이에서

필요한 협력조치인 것이다.그러므로 VTS시스템을 계획하고 운용중일 때에는
VTS의 사용자는 VTS의 운용에 관한 협의에 참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운영자

운영자는 일반적 사항으로 해상교통관제센터 및 책임 관리청의 이름,항만조
례․국내법률․연안국협정․국제협약 등의 법적 근거,VTS의 설치 목적,VHF
채널․Telex․전화․데이터링크․통신기록 장치 및 VHF방향 탐지기 등과 같
은 VTS센터와의 통신 수단,VTS 센터의 Radar의 탐지거리와 장비의 종류
및 비디오 기록장치 여부,Blindpilotageadvice의 가능 여부 및 권고를 주는
사람의 자격 및 당직 시스템,말라카해협 규칙․프랑스연안 규칙․항만규칙․
운하조건․보고위치 등과 같은 강제 또는 임의의 특수규칙 또는 신호,화물․
선박 및 설비조건 또한 움직임에 관련하여 해양환경 보존의 기준이 다를 때의
선박 보고 요건,긴급조치 절차,해양사고구조에 관한 운용 세칙,해양오염방지
및 규제에 관한 운용 세칙,통항 계획에 필요한 Radiostation및 Beacon,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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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예선 시설과 업무,통계 및 기타 특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VTS의 운영자는 VHF해역을 통항중인 선장에게 조석변화,교통현황,일시

적인 항해경고,닻 정박지,이용 가능한 예선,그 해역에서 위험 선박의 동정,
기타 수로고시 및 경고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난바다의 해양시설과 관련하여 VTS는 난바다 해양시설물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해저 파이프라인 시설 및 해저 구조물 가까이 닻을 내리거나 닻 정박 중
인 선박,탱커를 끌고 있는 예선 또는 위험 수역에서 작업 중인 어선에게 잠수
부 보호,헬리콥터의 안전,닻 취급 및 보급선 안전,긴급 시 협력 및 통계 및
기타 특수한 요건에 대하여 권고하거나 경고할 수 있어야 한다.

제제제５５５절절절 VVVTTTSSS시시시스스스템템템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각각각국국국의의의 입입입법법법례례례

1.호주

호주 정부는 해운을 규제하고 해상 항로표지를 제공하는 책임을 호주의 6개
주 정부 및 노던 테리토리(NorthernTerritory:호주 중북부의 연방직할지)정
부와 분담하고 있다.호주 정부는 선박의 주 간 항해 및 국제항해의 안전 규정
에 대해 책임이 있다.즉,주 정부나 노던 테리토리 정부는 주내의 교역선,어
선,유람선 및 내륙수로의 선박들을 규제할 책임이 있다.호주 정부는 대양 항
해에 종사하는 대형선을 위한 항로표지를 책임지며,주 정부나 노던 테리토리
정부는 특별히 어선이나 유선에 요구되어지거나 입항을 위한 항구,강 및 입항
수로 등을 포함하는 항로표지를 책임진다.주 정부나 노던 테리토리 정부는 또
한 항만들의 규제에 책임이 있으며,여러 주 정부는 그들의 주요 무역항 주위
의 선박교통을 관리하기 위해서 해상교통관제 제도를 운영한다.1912년 항해
조례는 선박 안전을 규제하고 선박 안전에 관한 주요 국제해사협약을 시행한
다.반면에 1911년 등대 조례는 호주 정부의 책임인 국내 해상 항로표지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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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의 설립 및 관리를 규제한다.28)
호주 정부와 퀸즈랜드 주 정부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퀸즈랜드 해안 근

처의 그레이트배리어리프(GreatBarrierReef:대보초)와 호주의 북쪽 끝(퀸즈
랜드)과 파푸아뉴기니 사이를 가르는 국제 항해에 이용되는 해협인 토러스 해
협(TorresStrait)에서 선박 안전과 오염 방지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를 공유
한다.1996년 IMO는 그레이트배리어리프 및 토러스 해협을 통과하는 내측 선
박 항로를 커버하는 강제적 선위보고제도(GreatBarrierReefand Torres
StraitShipReportingSystem :REEFREP)29)를 그 지역의 항해 안전을 증진
하기 위해 승인하였다.또한 그레이트배리어리프와 토러스 해협은 특별민감해
역(ParticularSensitiveSeaArea:PSSA)으로 지정되었다.강제선위보고제도
는 항해 권한의 일반적인 안전에 관한 1912년 항해 조례 및 해상인명안전협약
하의 관련 규정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았다.강제선위보고제도는 호주 정부의
선박 안전 법률 위원회인 호주 해사안전위원회(Australian MaritimeSafety
Authority:AMSA),그리고 퀸즈랜드 주 정부의 선박 안전 법률 위원회인 해
사안전 퀸즈랜드가 공동으로 헤이 포인트 항구에 위치한 강제선위보고제도 시
설인 리프센터의 운영을 하는 것처럼,호주 정부와 퀸즈랜드 주 정부에 의해

28)VTS를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모든 연안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통신 실
무상의 통상적 체계를 설치하여야 한다.IALA VTSManual2008,4thed.Chapter
2.AnnexA.pp.36-41.

29)On1December2004,amendmentstointroduceaCoastalVTSwasdeclaredby
theInternationalMaritimeOrganization(IMO)viaresolutionMSC.161(78)asa
measurestofurtherenhancenavigationalsafetyinTorresStraitandtheGreat
BarrierReef.TheGreatBarrierReefandTorresStraitVesselTrafficService
(REEFVTS)iscomprisedoftwomajorcomponents:
1.A mandatory Ship Reporting System (theGreatBarrierReefand Torres
StraitShipReportingSystem (REEFREP));

2.Monitoringandsurveillancesystemsincludingradar,AutomaticIdentification
System (AIS),AutomatedPositionReportingviaInmarsatC(APR)andVHF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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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운영된다.2004년 국제해사기구는 위의 연안 해상교통관제로의 지정
을 인정하였다.

2.캐나다

1989년 캐나다 해운법(CSA)은 해사 문제에 관한 캐나다의 중요한 입법으로
원래 영국 상선법의 형태에 따라 구성되었지만 법의 개념 때문에 여러 번의 개
정의 절차를 거쳤다.1989년 이전까지 캐나다 해운법은 해상교통관제의 설립
혹은 운영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더욱이 이와 관련하여
선박이 지켜야 할 어떠한 요구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1960～1970년대에 해
상교통관제 제도가 캐나다 해역에 소개되었을 때,설립되던 규정은 오염의 양
상에 대해 다룬 캐나다 해운법의 개정안에 간접적인 기초가 되었다.하지만 그
러한 규정은 캐나다 해상교통관제를 위한 의도적 법적 강제를 위해서는 충분하
지 못하다고 결정되었다.
그리하여 1989년 캐나다 해운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포함되었다.특히 해운법

9장 562.15～562.2에서는 해상교통관제 구역의 설정 및 이 구역 내에 있거나 접
근하는 선박에 의하여 지켜져야 하는 규정의 발전을 포함하는 규정이 캐나다의
해상교통관제를 위해 제공되었다.또한 그 규정에는 특별히 규정된 상태에서의
선박들의 이동을 지시할 수 있는 연안경비대의 권한을 규정한 조항이 있으며,
연안경비대장에게 해상교통관제 요원들의 자격증명 과정 및 훈련을 설정할 권
한을 부여하였다.

3.프랑스

프랑스의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은 해사항만규정(MaritimePortsCode)에 정의
되어 있다.해사항만규정에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항만,항로 그리고 접근 채널
안에서,선장은....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였든지 간에,항만당국이나 그의 선박의
이동에 관한 조력자에 의하여 주어진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벌금에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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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규정하고 있다.(Art.L323-1)또한 항만당국의 관할권은 안전 문제가 관련
되어 있는 한 접근 채널이나 항로에까지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Art.R311.3)
그리고 항만당국이나 항만당국의 조력자는 항만 수역 및 접근 채널에서 밤낮에
관계없이 항해등,신호 및 비컨의 관리․감독을 책임지며(Art.R311-6),항만당
국은 항만 입․출항 선박을 규제하고 해상교통의 이동을 지도한다(Art.
R311-7)고 규정하고 있다.

4.홍콩

홍콩 법규의 해운 및 항만 규제 법령(ShippingandPortControlOrdinance)
Chapter313은 홍콩특별행정구역의 해운이나 항만 규제 문제를 위한 중요한 법
령으로 선박의 해상교통관제에 참여를 위한 요건은 하위 법령에 규정되었다.
이러한 해운 및 항만 규제 규정은 선박에 대하여 홍콩 수역에 들어오고자 하는
선박에 대한 24시간 이전 도착 전 통지,홍콩 해상교통관제의 VHF채널과 통
신 가능한 라디오 장비 구비,홍콩 수역 내에서의 입항,출항 및 이동 시 VTS
에 해당 사항의 보고 및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 발생시 VTS에 보고 등과 같은
요건을 포함한다.이러한 규정은 VTS의 권한 있는 관리에게 특별히 규정된 상
태의 선박에게 지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5.이탈리아

이탈리아 국내법에서는 교통부(the 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가 VTS의 운영의 총괄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으며,또한 환
경부(theMinistryoftheEnvironmentandtheProtectionofTerritory)와 협
조하여 해상교통관제체제를 설립할 법령을 마무리 할 권한을 주었다.이러한
법령은 이탈리아 연안경비대에 자국 해역 내 해상교통관제체제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였다.
해상교통규정의 일반적 주요 규정으로는 첫째,교통부의 공공의 질서나 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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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그리고 환경부와의 협정에 따른 해양환경 보호 등을 위한 영해 내에서의
교통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이탈리아 항해규정 제83조),둘째,교통부에 대한
통항분리수역 설정 및 관리를 위한 권한 위임(1991년 11월 8일 이탈리아 공화
국 대통령령 제256조)및 셋째,각 연안경비대 구역의 장에게 그의 책임 수역
에서의 항해에 관련된 모든 안전 문제에 대한 법령 제정권의 위임(이탈리아 항
해규정 제59조)이 있다.

6.네덜란드

네덜란드의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에 관한 근본적인 법률은 네덜란드 1988년
해운교통법 및 그 개정서인 Scheepvaartverkeerswet에서 유래한다.이 개정서
는 다양한 법률 명령과 행정 법령에 의해서 보충되고 강화되었다.이러한 지역
적 차원의 합법적 권한은 각 항만이나 각 지역을 위한 항만 조례에 의해 권한
을 부여받으며,이러한 항만 조례의 설정이 요구되며 해상교통관제 제도를 위
한 규정들은 이러한 법에 포함되어 있다.

7.영국

해상교통관제를 위한 국내 합법적 기관인 해상 및 연안경비대 기관(Maritime
andCoastguardAgency:MCA)은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을 법률 고시를 통해
규정하였다.30)유럽의회와 이사회 지침 2002/59/EC의 영국에서의 시행인 이러
한 명령들은 영국 수로국에 의해 발간되며,세계 해상교통관제 안내서에 포함
되어있다.
1964년 항만법 제20절(Section20)에 따라 항만당국에 당국의 관할구역 내의

항만 및 그곳으로의 진입항로에서의 선박의 안전 및 방해 없는 운항을 위하여
실행가능하다면 선박운항조종 명령을 설정할 수 있다.명령은 여러 문제를 위

30)UK Statutory Instrument2004 No.2110 :The MerchantShipping (Vessel
TrafficMonitoringandReportingRequirements)Regulations2004.Part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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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정을 포함하는데,첫째 명령에 의해 설정된 제도를 위한 기관이나 기구들
이 운행되어져야 하며,예컨대 당해 항만의 해상교통관제 제도,둘째는 항만이
나 선박이 특정 시간 그리고 특정 장소,특정 채널 및 특정 항로를 통한 특정
장소들로 혹은 특정 장소로부터의 움직임만을 확고히 하도록 규정하는 제도의
항만으로의 접근항로 내에서의 선박들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특정 사람을 포
함한다.
항만법에 부가하여 모든 영국 항만은 개개의 항만 당국에 대한 보충적인 상

세 입법을 가진다.예를 들어 1968년 런던 항만 조례는 템스 강의 선박들의 운
항을 위한 일반적 지침서를 제공하고,또한 항장에게 모든 특정 선박에게 특별
지침서를 제공하도록 한다.따라서 런던과 같은 항만은 해상교통관제로의 강제
선위 통보를 필요로 하는 운항과 해상교통관제로부터 주어지는 지침들에 따라
선박들이 규제되어 지도록 하기 위한 일반적 지침서를 발행하였다.런던 당국
템스 강 운항제도의 항만 내의 해상교통조종자는 항장의 모든 책임을 대신 갖
는다.

8.미국

1972년 항만 및 수로 안전법(PortandWaterwaySafetyAct:PWSA)은 미
국의 항만,호안 지역 그리고 항해 수역의 안전 및 환경의 질의 보호를 촉진한
다.이 입법은 연안경비대의 관할권을 미국의 항만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선박
으로 확대했으며,연안경비대에게 “항구,항만 그리고 혼잡한 해상교통이 있는
수역을 위한 선박 교통 서비스 및 제도를 설립하고 운영하며 유지하도록”권한
을 위임하였다.
1978년 항만 및 유조선 안전법은 PWSA를 개정하고 연안경비대에 보다 광범

위하고,보다 확대되고 확실하게 명시된 권한을 제공하였다.이 법은 국내․외
선박을 막론하고 미국의 항해 수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선박에 대
한 감독 및 조종에 관한 개선점을 제기하였다.그리고 국내․외 선박을 막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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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미국 항만에서 기름이나 다른 유해 화물을 이송하거나 운송하는 모든 종류
의 유조선 안전에 대해서도,또한 미국 연안 근처의 앞 바다에서 작업하는 모
든 선박의 감시 및 조종에 관한 개선점을 제기하였다.
선박 선원 및 도선의 기준은 자세히 규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규제적 권한

을 포함하는데,이는 경계선 부근 앞 바다에서의 라이터링과 같은 작업에 대한
이웃 국가들과의 선박 교통 제도의 참여와 화물을 다시 적재하기 위한 준비로
써의 해상 덤핑 및 탱크 세정 작업 등에 대한 규제 활동을 포함한다.
1990년 해양오염방지법(OPA 90)31)은 PWSA을 개정하고,미국에서의 유조선

의 운항에 대한 새로운 요건을 부과하고,알래스카의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에
서의 항해 안전의 결점을 제기하였으며,미국에서의 모든 선박의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연안경비대의 권한을 증대 시켰다.특히,법의 4107
항(Section4107)은 연안경비대의 권한을 넓혔다.32)게다가 이 법은 예전에는
자발적 참여에 맡기던 몇 종류의 선박에게 해상교통관제에 강제적 참여를 요구
한다.
해상교통관제 규정은 잠재적인 선박 충돌,좌초 및 좌주 그리고 생명의 손실,

이러한 사고와 관련한 재산 및 환경의 손해 등을 줄이기 위해서 해상교통관제
지역 혹은 협조적 선박교통관리 제도(Co-operational Vessel Traffic
ManagementSystem :CVTMS)의 항해 수역 내의 선박 교통의 안전 및 효과
적 통과를 도모하도록 집행된다.규정은 통신,선박 운영 및 항해 제한 요건을
포함한다.33)

31)원명은 OILPOLLUTION ACT OF1990이다.
32) “....해상교통관제를 창설하고,운영,유지,개선 혹은 확장시킬 것이며....” Oil
PollutionAct1990,Section4107.

33)33CFR161SubpartA Section161.1(b).p.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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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３３３장장장 VVVTTTSSS운운운영영영에에에 관관관한한한 국국국제제제법법법 규규규정정정

제제제１１１절절절 111999888222년년년 유유유엔엔엔해해해양양양법법법협협협약약약

1.개 요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은 세계 해양에 관한 질서 및 법의 종합적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즉,해양의 모든 사용과 그곳의 자원을 관리하는 규칙을
설정하였다.협약은 해양의 사용을 위한 전통적 규정을 구체화하고,새로운 법
적 개념을 소개하고 새로운 문제들을 언급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연안국은 내수,영해,접속수역,군도수역,배타적 경

제수역 및 대륙붕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하지만 각각의 수역 및 구
역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관할권의 정도는 차이가 있다.VTS에 대해서 논
의할 때는,VTS구역과 그 부속지역 혹은 구역들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관할
권 범위의 설정에 주의가 요구되며,영해의 외측에서는 VTS의 적용이 강제적
인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VTS에 적용될 수 있는 연안국의 권한에 대해서,국가는 자신의 내수와 자신

의 영해 내의 모든 선박들을 통제할 권리를 보유한다.그러므로 이러한 지역에
서 VTS시스템의 참여를 강제하는 것과 선박의 이동에 대한 통제를 포함하는
VTS구역을 설정하고 시행할 권리는 분명히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또한,
유엔해양법협약 제2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영해 이내에서 연안국은 외국선
박의 무해통항권(rightofinnocentpassage)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반면에 영해의 외측에서 연안국의 VTS에 관련된 권한
은 해양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34)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해협에서의 VTS의 권한은 선박의 통과통항을 제한하

거나 방해할 수 없다.이러한 운영기준은 VTS시스템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34)이윤철,앞의 논문 “광역 VTS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30-31쪽.



- 28 -

위한 조항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엔해양법협약 부속서 8의 제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제기구는 국

제해사기구를 의미하며,협약 상 해상안전,항해의 효율성 및 선박으로부터 기
인하는 해양오염의 방지와 관련한 규정 및 기준의 적용에 관해서 국제적 강제
력을 가진 기구임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2.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규정

유엔해양법협약 제22조에서 연안국은 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보장하는 대신 외국선박에 대하여 선박통항을 규
제하기 위하여 지정된 항로대와 규정된 통항분리방식을 지정할 수 있으며,이
를 이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특히 유조선,핵추진선박 및 핵물질
또는 본래 위험하거나 유독한 그 밖의 물질이나 재료를 운반중인 선박에 대하
여서는 이러한 항로대만을 통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연안국은 항로대를 지
정하고 통항분리방식을 규정함에 있어서 권한 있는 국제기구의 권고,국제항행
에 관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수로,특정한 선박과 수로의 특성,선박교통량을
고려해야한다.또한,연안국은 이러한 항로대와 통항분리방식을 해도에 명시하
고 이를 공표해야한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1조에 의하여 항행의 안전과 해상교통의 규제,항행보조

수단과 설비 및 그 밖의 설비나 시설의 보호,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연안국의
환경보전과 연안국 환경오염의 방지,경감 및 통제 등에 관한 관련 국내법을
제정할 수 있다.그러나 연안국의 입법권은 무해통항권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으며,동 협약 제19조 2항에 의해 무해통항권을 벗어난 행위로 보여지
는 경우에만 연안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연안국은 영해에서 통항선박에게 항행

상의 위험정보를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며,동 협약 제26조에 의해
연안국이 제공한 특별한 서비스에 대하여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이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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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을 때 연안국은 자국 영해 내에서 무해통항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VTS를 실시할 수 있으며,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국제해협의 경우에는 항로대와 통항분리방식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항선박에게 무해통항권이 아닌 통과통항권(Right of Transit
Passage)을 부여하고 있다.통과통항권은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한쪽
부분과 다른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를 연결하는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 또
는 상공비행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다만,유엔해양법협약 제42조 2항
에서 “연안국은 통과통항권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거나 손상시키는 효과가 있어
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 제43조에서 해협이용국과 해협연안국은 항행 및 안전보

조시설 또는 국제항행에 유용한 개선시설의 설치와 유지 및 선박에 의한 오염
의 방지․경감 및 통제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해협연안국이 최신의
VTS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복잡한 국제해협에
서 안전항해를 확보하기 위한 부담을 선박에게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해협연안
국이 어느 정도 통항을 규제함으로써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제제２２２절절절 IIIMMMOOO 국국국제제제해해해사사사협협협약약약

1.개 요

IMO는 1958년에 협약에 의해서 설립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써 해운에 영향
을 미치는 제반 기술사항에 대하여 정부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해상안전과 해
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IMO에서 제정한 국
제해사협약 가운데에는 1974SOLAS,MARPOL 73/7835),1978STCW,1972

35) 원명은 Protocolof1978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Convention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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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REG 및 1966LoadLine36)협약 등 해상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협약
들이 있으며,IMO는 이들 협약을 지속적으로 최신화할 책임이 있고,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때 새로운 협약을 만드는 임무를 수행한다.
IMO의 창설은 세계 해운의 커다란 변화의 시기와 같이하고,또한 이 기구는

시작부터 새로운 협약을 발전시키거나 기존 협약을 선박 기술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분주하게 활동해 왔다.37)
IMO가 채택․시행하고 있는 협약을 성격별로 보면 IMO설립협약 1개,해상

안전 관련협약이 13개,해양환경보호 관련협약이 6개,책임 및 보상 관련협약이
7개,기타 협약이 3개 등 총 30개이고,의정서나 개정협약 등을 포함하면 총 58
개이다.이들 협약들은 대부분 해양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적인
협약과 사고발생시 보상 등 사후구제적인 협약으로 대별할 수 있다.
IMO는 유엔의 전문기구로서 국제적인 강제력을 가지며,주요 활동은 항해의

안전,선박 기인한 해양환경오염의 방지,그리고 해사안전을 위한 국제적 규정
과 기준의 채택과 실행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또한,IMO는 해양사고의 희생자
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도록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조약을
만드는 활동의 강화에도 노력하였다.IMO의 전 세계적인 강제력의 광범위한
수용과 논쟁의 여지가 없는 적법성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로 증명된다.
IMO는 166개 회원국과 3개의 준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고,모든 회원국들

은 해상안전과 해양오염방지 규정 및 기준들을 포함하는 결의서 채택하는 회의
에 참석하며,이러한 규정 및 기준들은 일반적으로 의견의 일치에 의해 채택된
다.또 모든 회원국들은 유엔의 회원국이든 아니든 새로운 IMO의 협약의 채택
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대된다.
현재 협약의 종류에 따라 125개국 내지 150개국이 주요 IMO 협약의 당사국

PreventionofPollutionfrom Ships,1973이다.
36)원명은 InternationalConventiononLoadLines,1966이다.
37)김진권,“해상교통관제의 법적문제에 대한 소고,”「해사법연구」제19권 제1호,한국
해사법학회(2007.3.),110-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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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다.이러한 해사협약들의 일반적인 수용의 정도는 기국의 협약 이행에
주로 관련되기 때문에,이러한 협약들의 당사국인 국가들이 전 세계 선복량의
90퍼센트 이상을 나타낸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38)
새로운 협약의 채택과 기존 협약에 대한 개정안은 규정 및 기준들은 해양사

고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해상에서의 사고를 방지하도록 발전되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도록 진행되어졌다.따라서 협약의 시행 정책들은 해운 활동이
가장 가능성이 큰 안전과 오염방지 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계속적
으로 검토되어져 왔다.IMO는 여러 협약에 포함되어있는 많은 규정과 기준들
을 적절하게 이행하는 것에 최 우선권을 두었고,또한 기국이나 항만국 그리고
선주들이 그들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책임을 다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2.VTS관련 해사협약

VTS시스템의 창설,조직 및 시행과 해상교통관제요원의 자격․훈련 및 증
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협약들은 다양하지만,이러한 모든
국제해사협약이 VTS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이하에서는
SOLAS,COLREG,STCW 및 MARPOL협약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우선 1974SOLAS협약은 해상교통관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중

요한 협약으로 해상인명의 안전,항해의 안전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
고 있다.1974SOLAS협약 중 항해의 안전 및 해사안전을 위한 보안에 관한
내용으로서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Code)39)을 들 수 있으며,
해상교통관제와 연관하여 선박을 위한 피난장소 및 해사원조서비스에 대한
IMO의 결의서(IMORes.A.949(23)과 A.950(23))의 내용을 참조하여야 할 것이
다.

38)이윤철,「국제해사협약」(부산 :다솜출판사,2007),122-123쪽.
39)원명은 InternationalCodefortheSecurityofShipsandofPortFacilitie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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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COLREG 협약과 관련하여서는,통항분리방식의 도입에 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동 협약 제10조).통항분리방식(TrafficSeparation
Schemes)40)는 연혁적으로 1898년 북대서양에서 여객선의 추천항로를 운영하면
서 채택된 것이다.이 제도가 국제법상 해상안전을 위하여 입법화 된 것은
1960년 SOLAS협약에서이다.41)이 협약은 체약국으로 하여금 대서양을 가로
지르는 모든 여객선에게 공인된 항로(recognizedroutes)를 따라서 항해토록 할
의무가 있고,또한 많은 선박이 집결하는 해역에서는 모든 선박이 이 항로를
따라서 항행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토록 규정하였다.IMO는 영국,프랑스,
서독의 제안에 따라서 1964년 해사안전위원회에서 도버해협에 필요한 항로 보
조시설을 완성하고서 이 제도를 시행하였다.42)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IMO는
제8차 총회에서 결의안 제284호로서 전 세계의 해상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항분
리방식을 채택하였다.IMO에서 통항분리방식을 설치한 목적은 해상교통의 밀
도가 아주 높은 곳에서 항로가 집중하는 구역에 있어서 충돌의 위험성과 좌초
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순차적인 교통의 흐름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선박항로(Ship'sRouteing)에서 밝히고 있다.43)

40)TrafficSeparationSchemes은 해상교통안전법상 통항분리방식이라고 되어 있으나,
문리해석에 의하여 해상교통분리제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이미 IMO에서는
전세계 해상교통로에서 선박항로를 분리하여 Ship'sRouteing에 수록 발표하여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이것은 세계적 해상교통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로 발전하였다.다
만 일본 및 우리나라는 이를 通航分離方式으로 번역하고 있으나,이는 단순한 직역
으로 잘못 이해한데서 나온 번역이다.;이윤철,앞의 책「해상교통법론」,274-275쪽.

41)IMO 제4차 총회 결의안 제90호,제4차 특별회기 결의안 제161호,제6차 총회결의
안 제186호 및 제7차 총회 결의안 제205호,제227호,제228호로 채택하여 SOLAS제
5장을 수정하여 보완하였다.

42)IMO.ResolutionA.161(ES.N.).
43)「Thepurposeofship'srouteing istoimprovethesafety ofnavigation in
convergingareasandinareaswherethedensityoftrafficisgreatorwhere
freedom ofmovementofshipping is inhibited by restricted sea-room,the
existence of obstructions to navigation, limited depths or infavourable
meteorologicalconditions.Ship'srouteingmayalsobeusedforthepurpos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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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mar호 충돌사건44)의 판결에서도 통항분리방식은 선박의 항진이 서로 반
대방향으로 심하게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에서 발생하는 충돌위험성의
기회를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특히 안개 속에서 그 위험은 매우 높
다.모든 사건은 각각의 개별적인 사실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
로 안개 속에서 이 제도를 위반하여 충돌을 일으킨 선박은 그 위반 행위가 충
돌의 원인으로서 기여한 것이다.날씨가 좋아도 동일한 장소에 여러 척의 선박
이 존재할 때에는 두 척의 선박이 관련된 때보다도 더욱 항해하기가 어려워지
므로 이 제도는 위험성을 최소화 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해석하였다.그
리고 연안의 해상교통과 어로행위를 보장하기 위하여,소형선․범선 및 어선에
대하여 연안항로대의 자유사용권을 보장하고 있다.45)
1978년 STCW 협약에 대한 1995년 개정협약 회의는 도선사와 해상교통관제

요원의 훈련 및 자격증명을 1995년 STCW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원의 훈
련 및 자격증명 기준까지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였다.이에 대하여 IALA
(InternationalAssociationofLighthouseAuthorities:국제항로표지협회)는 부
분적으로 1995년 STCW 회의에 대응하고 부분적으로는 IALA 회원국의 요구
에 부응하기 위해 1995년 STCW 협약에 규정된 요건과 형태에 대응하는 해상
교통관제요원을 위한 훈련제도(V-103)를 확립하였다.
MARPOL73/78협약과 관련하여서는 특별민감해역의 연관성을 들 수 있다.

특별민감해역은 확인된 생태적․사회경제적 혹은 과학적 중요성이 크고,국제
해사활동에 의해서 손상되기 쉬워 IMO의 활동을 통해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
는 지역이다.또한 해양오염방지협약은 일정의 해역을 그곳의 해양학적 및 생
태학적 상황 그리고 해상교통과 관련된 기술적 이유 때문에 해양오염을 방지하

preventing orreducing therisk ofpollution orotherdamageto themarine
environmentcaused by shipscolliding orgrounding oranchoring in ornear
environmentallysentitiveareas....」 IMOShip'sRouteing,8thed.PartA.p.1(21).

44)TheGenimar,Lloyd'sRep.17.(QB.Adm.Ct.,1977).
45)“AmendmenttotheInternationalRegulationsforPreventingCollisionsatSea,
1972.”IMORes.A.678(16).Ann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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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특별한 강제조치들의 채택이 필요한 특별해역이라고 정의하였다.특별
민감해역의 확인을 위한 범주와 특별해역의 지정을 위한 범주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이러한 특별민감해역으로 승인되었을 때는 해역의 해상활동을 규
제하기 위해 항로 측정,해양오염방지협약 상 오염물질 배출의 엄격한 적용,유
조선 등을 위한 장비 구비는 물론이고 해상교통관제 설립 등의 특별조치가 취
해질 수 있다.

3.SOLAS협약 및 관련 규정

가.SOLAS협약
SOLAS 협약 제5장 제12규칙에는 VTS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VTS는

해상인명의 안전,항해의 안전과 해상교통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유해한 영
향으로부터 해양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으로써 연안국은 필요성
에 대한 판단과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그
리고 VTS의 설립 시에는 IMO의 ‘해상교통관제지침’을 가능한 준수하도록 하
여 통일성을 꾀함과 동시에 VTS의 적용범위는 연안국의 영해내 해역을 원칙
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 내용으로는 첫째,해상교통관제서비스
(VTS)는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항해의 안전과 효율성 또한 해상교통이 야
기할 수 있는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해양환경,인근 해안지역,작업장 및 연안해
상설비의 보호에 기여한다.둘째,당사국 정부는 해상 교통량 또는 위험의 정도
가 해상교통관제서비스의 설립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는 해역에 해상교통관제
서비스의 설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는다.셋째,해상교통관제
서비스를 계획 및 시행하는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기구에 의하여 개발된 지침
(Res.A.857(20))을 따라야 한다.해상교통관제서비스의 사용은 연안국의 영해
내의 해역에 대하여만 강제 적용될 수 있다.넷째,당사국 정부는 자국의 국기
를 게양하는 선박이 해상교통관제의 규정을 참여하고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다섯째,이 규칙 또는 기구가 개발한 지침에 있는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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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주관청 또는 국제항해와 도서항로에 사용되는 해협의 합법적 정부 주관청
의 의무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해상교통관제지침
제20차 IMO 총회 결의서 제857호 해상교통관제지침(GuidelinesforVessel

TrafficServices)에는 VTS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책임과 의무,통신과 보고,
조직,참여선박의 책임과 의무,VTS 시행계획 지침과 VTS운영요원의 자격
및 훈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VTS시행과 관련된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상교통관제의 서비스는 최소한 선박에서 항행의사결정이 적절한 시점에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야 하며,선박에서의 항행의사결정을 지원하며 그에 따른 영향을 모니터하는
서비스인 항해지원서비스 또는 VTS관할범위 내에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
박통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험한 해상교통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인 교
통통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VTS의 설립 및 시행에 있어 체약국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은 VTS가 국내 및

국제규정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VTS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확
보하고 하고,VTS의 목적을 확립하며,VTS운영당국을 지정하여 VTS의 운영
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VTS서비스 범위를 지정하며,제공되는 VTS시스
템의 유형 및 수준을 결정하고,육상기반 및 해상기반 장비의 성능기준을 설정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VTS운영당국은 VTS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장
비 및 설비를 구비하고,VTS운영에 필요한 유자격 요원을 확보하고 그에 대
한 교육제도를 구비하여야 하며,IMO의 요구에 부합하는 VTS운영지침을 제
정하여야 한다.또한 체약국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은 VTS규정의 위반에 대한
벌칙을 국내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다만,이러한 경우에는 VTS운영당국이
기술적 결함에 따른 결과나 특별한 상황에 의여 야기되는 결과에 대하여 고려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 36 -

VTS운영 시 VTS당국은 VTS운영목표가 충족되는지,운영당국의 서비스
수준에 따른 기준이 설정되었고 운영요원의 자격과 설비가 충족되는지,VTS
운영이 관련 IMO 결의서에 충족되는지를 확인하고,VTS 운영은 선박보고제
도,항행보조설비,도선 및 항만운영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필요한 경우에
이용자와 정보제공자의 입장에서 도선사의 참여가 필요한지 검토하고,지속적
으로 지정된 주파수 청취와 설정된 서비스가 VTS의 운영시간 동안 이용가능
한지 여부 확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또한,VTS범위 내에서의 선박운용에
따른 세부절차를 확인하여,이에 관한 세부내용을 ‘WorldVTSGuide’또는 항
해정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VTS운영 지침에 따른 결과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의 여부는 운영당국의

국내법에 따라 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므로 VTS운영당국은 VTS운영요원
의 과실로 인해 선박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법적책임을 고려하여야
한다.46)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VTS시스템의 요구조건을 충족

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체약당사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VTS규정
을 위반하였다는 정보를 수신한 경우에는 해당 당사국에 대하여 위반선박에 대
해 취해진 적절한 조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VTS가 선박에 대하여 특정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이

러한 지시는 단지 결과 지향적이어야 한다.즉,선박에 승선중인 선장 또는 도
선사에 대하여 침로를 유지하라거나 엔진을 사용하라거나 하는 세부적인 시행
의 문제는 아니다.또한,VTS운영은 안전항해에 대한 선장의 책임을 해하지
아니하며,선장과 도선사간의 전통적 관계를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47)

46)김진권,앞의 논문 “해상교통관제의 법적문제에 대한 소고,”119-124쪽.
47)선장과 도선사간의 전통적 관계를 설명하는 운항보조자설은 프랑스의 1681년 해사
조례에 의하여 확립되어 선장이 도선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강제되었다.도선사의
기능을 운항보조자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학설 및 판례가 통설이다.1928년 프랑스법
과 같이 도선사를 선장에 대한 보조자로 보는 입법은 그 이후 1942년 이탈리아법,
스페인법,네덜란드법,벨기에법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선사의 지위를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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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OLREG협약 및 관련 규정

COLREG 협약에서는 VTS와 관련하여 통항분리방식의 의의,채택과 관리,
항행원칙,항행방법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이하에서 IMO를 중심으로
한 통항분리방식의 채택 경과,채택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제10조 통항분리방식
을 통해 자세히 검토한다.제10조의 내용으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통항분리
방식에 이를 적용하며 또한 어떠한 선박에게도 다른 규정에 의거한 의무를 면
제시키지 아니한다.또한,통항분리방식을 이용하는 선박은 첫째,적당한 항행
로 안에서 그 항행로에 대한 교통흐름의 일반적인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둘째,가능한 한 교통 분리선 또는 분리대에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셋째,일반
적으로 항행로로 들어가거나 나올 때에는 항행로의 끝 수역에서 출입하여야 한
다.그러나 항행로의 어느 한 측면에서 출입할 때에는 실행 가능한 한,교통흐
름의 일반적인 방향에 대하여 소각도로 출입하여야 한다.다음으로 선박은 가
능한 한 항행로를 횡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부득이 횡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통흐름의 일반적인 방향에 대하여 선수 방향이 가능한 한 직각이
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항행로에 들어가거나 나오기 위한 선박 또는 횡단하는 선박이 아니면,급박

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경우와 분리대 안에서 어로에 종사하기 위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통상적으로 분리대로 들어가거나 분리선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통항분리방식의 끝 부근의 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
여 항행하여야 한다.이러한 선박은 가능한 한 교통 분리수역의 안 또는 그 끝
부근의 수역에서 정박하지 않아야 한다.다음으로 교통 분리수역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실행 가능한 한 충분한 여지를 두고 교통 분리수역에서부터
떨어져야 한다.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항행로를 따라서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보고 있고 지금까지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이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정찬
수,앞의 논문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책임 귀속에 관한 연구,”43-44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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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또는 범선은 항행로
를 따라서 항행하고 있는 동력선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통항분리방식에서 항해안전설비의 유지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종

능력이 제한된 선박과 해저전선을 설치하거나,관리하거나 또는 인양하는 작업
에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종능력이 제한된 선박은 그 작업을 이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범위까지 이 규정의 적용을 면제받는다.

가.경 과
IMO 제8차 총회 결의안 제284호에 의하여 통항분리방식의 채택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총회는 총회의 기능에 관한 국제해사기구협약 제16조 (1)항을 유념하며 1960

년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제5장 제8조 및 결의안 A.205(Ⅶ)에 의하여 이 협약
의 개정안을 채택한 것을 생각하고서,더욱이 통항분리방식의 준수에 관한 결
의안 A.228(Ⅶ)을 상기하며,1972년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및 특히 기구가 채
택한 이 규칙의 제1조(d)항 및 제10조 그리고 통항분리방식 안에서 또는 부근
에서 선박의 행동에 유념하고,1972년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과 조화가 되도록
결의안 A.161(ES.Ⅳ)부속서 Ⅱ에 규정한 바의 해상교통의 분리와 항행로에 관
한 용어,정의 및 일반원칙을 정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또한 국제용으로 IMO가 채택한 항행로 방식을 따르는 조치는 선박사이의 충

돌을 방지하는데 현저하게 이바지할 것임을 알고서 더욱 그러한 조치를 충돌
또는 좌초로부터 생길 해양환경의 오염위험 및 해양생물의 손상위험을 크게 줄
일 수 있음을 인정한다.IMO가 국제수준의 항행로 방식을 설정하고 채택하는
유일한 국제기구임을 인식하고서,제9차 국제수로총회가 IMO가 고려하여 승인
하고 채택한 항행로의 상세 내용을 해도와 항로지에 기재하는 것과 관련한 사
항을 국제수로국이 취급토록 한 것을 알고서 IMO 해사안전위원회(IMO MSC)
제25회기,제27회기 및 제28회기에서 채택한 권고안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a)결의안 A.161(ES.Ⅳ)의 부속서 Ⅱ에 명시된 해상교통의 분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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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로에 대한 용어,정의 및 일반원칙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 결의안 부속서
Ⅰ에 명시한 본문을 해사안전위원회 제27회기 및 제28회기에서 승인된 선박의
항로(Ship'sRouteing)에 포함된 일반규정의 채택,(b)해사안전위원회 제25회
기,제27회기 및 제28회기에서 승인한 항행로 방식(그 본문은 이 결의안 부속
서 Ⅱ에 명기)을 채택한다.
해사안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이 결의안의 앞부분에서 취한 결정을 반영

하기 위하여 선박항로에 관한 간행물을 수정하고 최신화해야 하고,또한 기구
에 의하여 이미 채택된 항행로 방식의 수정,철회 및 정지를 승인해야 하며,그
리고 그 위에 채택할 권고안을 총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것이며,채택된 항로
의 방식을 적용하기 위하여 자국 등록 선박에 권고하기 위하여 관련 정부를 초
청하고,IMO의 선박항로의 간행물에 포함된 것과 비슷한 새로운 통항분리방식
을 도입하거나 혹은 그 간행물 안에 있는 현재의 제도를 수정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각국 정부는 실행 가능한 한 언제라도 기구와 긴급히 협의하여야 하
고,사무총장은 국제수로국에게 항해사용의 적절한 해도와 관계 간행물에 이
자료를 포함하는 수로측량 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항행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을 권고하도록 요청하며,총회가 해상교통분리에 관한 용어,정의 및 일반원칙
그리고 피해야 할 여러 가지 통항분리방식 및 구역을 채택한 A.90(Ⅳ),A.
161(ES.Ⅳ),A.186(Ⅵ),A.226(Ⅶ)및 A.227(Ⅶ)결의안을 폐지한다.

나.설정원칙
IMO 제8차 총회 결의안 제284호에 의하여 통항분리방식의 설정원칙을 다음

과 같다.국제해사기구는 선박 항행로에 관한 국제수준의 설정과 권고절차에
관하여 유일한 국제기구로서 그 책임을 인정하고 통항분리방식을 채택함에 있
어서 설치된 항로 보조물이 항로제도의 사용에 관한 원칙에 따라서 그 수역 내
에서 항해를 하는데 있어 아주 정확하게 자선의 위치를 항해사가 결정할 수 있
어야 함과 항행로의 설정 방법을 지킬 수 있는 제도이어야 함을 고려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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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항행로 시스템을 설정하거나,검토하거나 또는 조절할 때에는 공해상,
공해 밑의 해저 및 하층토의 생물과 광물 자원의 개발에 관한 정부의 권리와
운영,정부의 관할 수역에 있어서 환경,해상 교통형태 또는 설정된 항행로 시
스템,그 수역에 이미 설치된 항로보조시설 및 관련 수역에 있어 수로측량과
설치된 항로보조물의 개선과 수정이 가능한 항로 시스템의 효과에 대해 고려하
여야 한다.
국제해사기구는 정부의 관할수역 부근에 있어서 통항분리방식에 공해상과 공

해 밑의 해저 및 하층토의 생물과 광물자원의 개발에 관한 정부의 권리와 운영
및 정부의 관할 수역에 있어서 환경,해상 교통형태 또는 설정된 항행로 시스
템과 같은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정부의 동의 없이 그 제도를 채택 또는 수
정하지 않아야 한다.그리고 항로 시스템을 제안하는 정부는 그 시스템이 일부
가 국제 수역 안에 설치되는 경우 IMO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국제해사기
구는 국제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 시스템을 채택할 수도 있고,정부는 IMO와
협의하기 전이라도 지역 조건 때문에 조기에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IMO가 후에 이를 채택할 것으로 보아서 국제수역 내에 항로 시스템을 부분적
으로 설정하거나 또는 수정할 수도 있다.또한,정부는 통항분리방식을 제의하
거나 또는 설정할 때에 이 제도가 시도하는 목적에 따른 선박의 종류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서 항행 보조물의 성능과 무선방향탐지기 또는 Radar를
사용하여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기준을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특정 선박이 피해야 할 구역을 설정할 경우에,그러한 구역을 만들 필요성을

적절하게 결정해야 하고,그 이유가 제시 되어야 한다.일반적으로 이러한 구역
은 측량이 부적당한 곳이거나 혹은 항로 보조물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아니하여
좌초의 위험이 일어날 수 있거나,또는 안전 통항을 위해서 지역적 지식이 필
수적이라고 생각되거나 혹은 사고로 말미암아 야생생물에게 허용이상의 손상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이러한 구역은 달리 특별하게 언급하지 아니하는
한 금지구역으로서 생각해서는 아니된다.이 구역을 피해야 하는 선박의 종류
는 각각의 특수한 경우로써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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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 시스템은 필요에 따라서 효용성 및 통상 형태와 자원개발,수심의 변화
및 기타 발전과의 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검토하고,재검정하여 조절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조건이 조기에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서 국제해

사기구에서 채택한 항로 시스템은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날로부터 3개월의 기
간이 경과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앞에서 언급한 어떠한 항목도
영해의 경계와 관련한 정부의 권리,주장 또는 계획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관 리
통항분리방식은 해상교통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입법된 국제법상의

제도이며,IMO가 이 제도를 관리하는 기구이다.통항분리방식이 시행되고 있는
해역은 선박의 통항량이 많은 곳으로서 연안국의 영해내,국제해협 또는 공해
에 걸쳐 있다.선박의 통항량이 많은 곳에서 예방적 목적으로 일방통항의 항행
로를 설정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더불어 항로의 편리성을 높이고 있다.이
러한 목적을 위하여 설정된 해상교통로는 국제적 통일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반
드시 합리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통항분리방식이 시행되고 있는 해역은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 구역도

있지만 공해상에도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해역의 교
통관리 문제는 국제적 합일성을 필요로 한다.이곳에서 해상교통의 원칙은 모
든 선박은 항행로의 일반적 교통흐름 방향에 따라서 항진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전통적인 해사법상의 기본 원칙인 기국주의에 따라서 국제법상의 교통법칙
대신에 기국의 국제법의 적용을 주장한다면 해상교통의 국제적 통일성이 방해
받을 위험성이 커진다.이러한 위험성을 미리 배제하고 국제적 합목적성을 계
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국제기구가 이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IMO는 공해상에 있어서 통항분리방식을 직접 관장하고 있으며 해사안

전위원회(MSC Committee)의 항해전문위원회(NAV Sub-committee)에서 항행
로 분리해역에 대하여 검토 연구를 하고,또한 설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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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제적인 통항분리방식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해양개발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가 또는 연안국의 주권 및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
제연합해양법회의에서 결의안으로 채택하였다.

라.관할권
통항분리방식이 설정된 해역은 대부분 대형선박이 집중하는 해상이다.이 해

역은 세계 해상통상로의 집중과 항해지리의 조건 때문에 공해,영해 및 내수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해상교통로인 통항분리방식도 그것
이 설정된 위치에 따라서 이 수역을 설정․관리하는 주체가 달라진다.

(1)공해상의 해상교통분리해역
공해상에 통항분리방식을 설정할 것인가 또는 아니할 것인가는 국제해사기구

가 배타적 관할권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48)연안국과의 합의를
요건으로 한다.
공해상의 통항분리방식을 통항하는 선박이 설정된 교통흐름 방향과 반대로

항진한 것이 위법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그 선박의 기국이 이 규칙의 비준
당사국인가 하는 점에 의하여 달라진다.만일 위반 선박의 기국이 이 규칙의
비준 당사국이 아닐 경우에는 이 선박은 이 규칙의 통항분리방식에 대한 규정
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49)
국제조약의 효력은 비준 당사국 사이에만 발생할 뿐이며 또한 체약국은 조약

상의 의무를 비체약국인 제3국에 대하여 요구할 수 없다.이것은 로마법에서
유래한 「제3자에게 이익을 주지 아니하면 책임도 없다는 약정(maxim pacta
tertusnecnocentposunt)」의 원칙에 의하여 비체약국의 선박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48)SamirMankabady,“InternationalShippingRules,”TheInternationalMaritime
Organization,Vol.1(London:Croom Helm,1986),p.159.

49)우리나라는 1977년 9월 3일 국제조약 제602호로 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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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영해내의 통항분리방식
이 규칙의 체약국인 연안국이 자국의 영해 내에 통항분리방식을 설정한 경우

에는 이 해역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은 연안국의 법령 및 이 규칙을 지켜야 한
다.비록 통항선박이 외국 선박이고 그 선박의 기국이 이 규칙의 비체약국이라
하더라도 연안국이 설정한 통항분리방식 내에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이 원칙
은 COLREG에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상 인정되어 온 외국선박의 무
해통항권에서 발전한 것이다.
국제법상 영해 내에 있어서 외국 선박은 무해통항권이 인정되고 있기는 하지

만 무해통항의 성립요건은 통항선박이 먼저 연안국의 주요한 국가이익을 침해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해상교통과 관련하여 연안국의 이익은 해양사고방지와
해양환경의 보존이라는 명제 위에서 강력한 통제권한으로서 보호하기 때문에
통항선박은 단순한 무해통항이 아니라 연안국의 법령에 따른 무해통항의 방식
을 선택하여야 한다.여기서 연안국은 자국의 영해 내에서 외국선박이 보편성
에 입각한 국제법상 인정된 항행원칙을 토대로 하여 무해통항이 가능하도록 입
법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연안국은 규제 및 통제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해통항에 관한 해양법 협약 및 기타 국제법규를 근거로 하는 원칙 규범과 구
체적인 규제 및 통제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입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22조에서는 연안국은 해상교통의

안전과 연안국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항로(sealane)와 통항분리방식을 설치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연안국이 자국의 영해 내에 통항분리방식을 설치할 경우에는 국제법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그러나 연안국이 국제규칙의 체약국이 아닌 경우 또는 국제
해사기구가 여러 연안국에 대하여 강제적 통항분리방식을 설정토록 하기 위해
서는 권고 이외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이 현실이다.

(3)공해․영해의 통항분리방식
항행로의 항해 지리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통항분리방식이 일부는 공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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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되어 있고 또 일부는 연안국의 영해 상에 걸쳐있는 경우에 이 해역의 교통
관할권은 매우 미묘한 상황에 놓인다.국제법상 영해 상에 있는 항행로는 연안
국이 당연히 관할권을 가지며,공해상의 것은 국제해사기구가 가진다.50)
프랑스는 CrudeoilTanker인 AmocoCadiz호가 프랑스 서북 해안인 우상트

(Ushant)난바다에서 좌초한 이후에 이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은 프랑스 영해
내에서는 반드시 통항분리방식을 이용할 것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
연안국이 환경보전 또는 안전보장을 이유로 전 해역에 걸쳐 배타적 관할을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항 선박은 주의를 요한다.이러한 문제점은 연안국
이 반드시 국제해사기구와 협의하여 국제법의 원칙을 이탈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50)NotebyRousseau,82RevueGénéraledeDroitInternationalPublic(1978),pp.
1125-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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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４４４장장장 VVVTTTSSS적적적용용용범범범위위위 확확확대대대 및및및 관관관련련련 국국국제제제법법법 규규규정정정 검검검토토토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사안전과 해양환경보호의 전반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들이 준수할 최소기준을 정하고 있다.이 협약에서는 VTS를 그러한 기준
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써 인식하며,각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영해 내에 VTS시
스템을 설치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제제제１１１절절절 VVVTTTSSS의의의 적적적용용용범범범위위위

일반적으로 관할 항만구역에서는 그 지방의 법령,규칙에 따라 VTS센터에
서 선박에 지시를 내릴 수도 있고 단순한 조언도 할 수 있다.그러나 국제적
차원에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은 영해 이원의 연안수역
및 국제법이 적용되는 공해상에서 VTS의 적용에 관한 문제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산항 부근 대한해협에서의 영해범위는 3해리로

축소․조정되어 규정되어 있다.51)그러므로 실제 VTS관제범위가 영해를 벗어
나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경우에 SOLAS협약 제5장 제12규칙 제3항(영해에
서의 강제적용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해상교통관제 규정과의 충돌이 있을 수

51)우리나라가 대한해협에서 영해범위를 3해리로 축소한 것은 대한해협이 국제해협이
므로 한국이 이 수역에서 일방적인 규제를 하기가 곤란하다는 점과 강대국과의 마찰
을 회피하기 위한 고려가 참작되었다.즉 당시 소련 태평양함대 세력이 대양으로 나
가는 중요한 길목으로 대한해협을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한국 영해를 통과할 것이 예
상되고 그 때마다 법적 또는 군사,정치적인 문제와 마찰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이러한 가능성을 회피하겠다는 고려와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당시 3해리 영
해제도의 강력한 옹호자였으며,대한해협에서 12해리로 영해 폭이 획정되면 이 수역
에서 통과통항제도를 적용함에 따른 미국과의 정책 조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
상되었다고 한다.또한 일본 영해법에서도 중요 해협 연안의 영해를 3해리로 동결한
전례가 있었던 것도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한다.김영구,「한국과 바다의 국제
법」(서울 :21세기북스,2004),118-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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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즉,이 규정에서 VTS의 범위는 연안국의 영해내 해역을 원칙적으로 강
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승인된 조약과 국제법

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유엔해양법협약과 함께 SOLAS협약
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VTS의 적용범위 역시
영해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52)

제제제２２２절절절 접접접속속속수수수역역역과과과 VVVTTTSSS

1.접속수역의 개념 및 법적 지위

접속수역(contiguouszone)이란 연안국이 설정한 영해 범위 밖의 일정한 수
역(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으로서,연안국이 자국의 영토 또는 영해 내
에서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보건위생에 관한 법규 위반을 예방하거나 처
벌할 목적으로 제한적인 국가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을 말한다(유엔해양법협약
제33조).
원래 접속수역의 기원은 18세기 영국에서 시행되었던 HoveringAct이며,이

것은 공해자유원칙의 예외로서 영국 영해 밖을 배회하면서 밀수를 행하는 외국
선박을 단속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었다.영국은 이 법에 의거하여 관세규칙
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영해에 인접한 일정 범위의 수역에서 관세통제
권을 행사하였다.미국은 독립 초기에 밀수 및 노예무역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
슷한 관할권을 행사하였고,19세기에는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접속수역을 설정
하였는데,이러한 국가관행은 1930년 헤이그 성문법전화 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는 이미 관습법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접속수역의 법적 개념도 확립되어 있었
다.그리고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협약」제24조를 통하여 성문법 규정으로

52)유엔해양법협약 제22-24조,제42-43조 및 SOLAS협약 제12조 제3항.



- 47 -

확정되었다.53)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영해의 폭이 12해리까지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해외측의 경제수역이나 대륙붕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수역이 등장하였기 때
문에 전통적인 접속수역의 필요성은 다소 감소한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경제
수역 및 대륙붕은 주로 연안국의 경제적 관할권에 종속되는 데 비하여 접속수
역은 연안국의 관세․재정․출입국․보건 위생 등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필요성은 계속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연안국은 자국의 영토나 영해 내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접속수역

내에서 규제할 수 있을 뿐이고,접속수역 내에서 연안국의 국내법을 어긴 경우
에는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유엔해양법협약 제33조의 해석원
칙이다.
1958년「영해 및 접속수역협약」과 그 이전의 관습법으로 존재하던 접속수역

은 분명히 공해의 일부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접속수역에 있어서 외국선박에 대
한 연안국의 관할권은 조약에 명시되지 않는 한 부정되었다.즉,접속수역 내에
서의 연안국의 관할권은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되었다.그러나 유엔해양법협
약은 접속수역을 더 이상 공해로 추정하지 아니하고,최소한 경제수역에 포함
시켰다.그 결과 필요할 때는 연안국 관할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추정되
던 과거의 원칙은 배제되었고,현재의 국가관행의 추세로 볼 때 접속수역에서
의 연안국 관할권은 유엔해양법협약 제3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보다 광범위
한 관할권의 확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2.접속수역에 대한 VTS관제

우리나라의 경우 유엔해양법협약과「영해 및 접속 수역법」에 따라 설정된
24해리의 접속수역이 설정되어 있으며,이 수역에서는 연안국의 관세․재정․
출입국관리․보건위생 등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접속수역의 보

53)김영구,전게서,218-2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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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익으로서 우리나라 연안에 대한 국가안보,항행의 안전,해양환경 보호 등
을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입법적 관할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및 IMO 해사협약 등의 국제법규정과 국제적 관행에
비추어 충분한 검토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과 SOLAS협약 등에 따르면 VTS관할 범위는 연안국의 영

해로 한정하고 있다.우리나라의 대한해협과 같은 경우에는 시대적 상황에 따
라 영해의 범위가 3해리로 한정되어 있어 우리나라 최대의 무역항인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통항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VTS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입법론적 해결방안으로 당연히 영해 및 접속수역법의 개정에 의하여 12해리

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일본과의 관계 등 현실적으로 개정가능성이 높
지 않고 실제로 국제해협에서의 항로지정 및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므
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다만 해양환경보호 및 해양안전 및 해상보안 등의
국제적 공동선의 실현이라는 명분을 확보하여 연안국의 관할권범위의 확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오늘날 접속수역에서는 국가안보,해상안전,해양환경보호에 대한 연안국의

입법적 관할권을 포함시키는 관행이 널리 수용되고 있으며,이러한 관행은 국
제관습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54)그러나
접속수역에서 안전,환경보호,보안 등의 목적으로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하고
또 VTS의 적용대상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최상위법인 유엔해양법협약 및

54)1974년 TaiyoMaru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이러한 관습법의 추세를 지지하는 판례
를 남겼다.이 사건은 한 척의 일본 어선이 미국 연안으로부터 9해리 지점에서 불법
어로를 하다가 미국연안경비대 함정의 추적을 받아 나포된 사건이었다.이 사건의
판결은 「영해 및 접속수역협약」제24조가 열거하고 있는 4가지의 보호이익은 한정
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접속수역에서는 비록 국제협약 상
명시되지 않았지만 어업이익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이 판결의 취지를 그대
로 받아들인다면 접속수역에서의 관할권 내용은 한층 확장되는 추세임이 명백하다.
다만 이 판례는 세계 해양경찰권행사를 지향하고 있는 초일류 강대국인 미국의 판
례이므로 국제법적인 규정과 관행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적용상의 한계가 있다
고 본다.;김진권,앞의 논문,108-127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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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S협약과의 충돌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해결이 선결되
어야 한다.즉,유엔해양법협약 및 SOLAS협약 및 관련 결의 등에 대한 개정
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제제３３３절절절 배배배타타타적적적 경경경제제제수수수역역역과과과 VVVTTTSSS

1.개념 및 법적 지위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EconomicZone:EEZ)은 연안국의 영해기선으로
부터 200해리 범위까지의 수역으로서 해양법에 의하여 당해 연안국에게 해양자
원에 대한 배타적인 경제적 이용권을 부여하는 수역이다.EEZ는 영해기선으로
부터 수평방향 200해리까지의 범위 중에서 영해를 제외한 해양을 말하는데,이
것의 법적 효력은 수면과 수역은 물론이고 해저와 하층토까지 미친다.특히 수
평방향으로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영해 외측 경계
선부터이다.이것은 접속수역의 선포 여부와는 무관한데,그 이유는 배타적 경
제수역과 접속수역의 법적 지위가 각각 상이하므로 두 제도가 양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이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그리

고 공해자유의 일부가 병존하는 제3의 특수수역으로서 영해와 공해의 중간적
성질을 갖는 법제도로 확립되었다.55)즉 연안국은 EEZ에서 생물자원 및 비생
물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sovereignright)를 행사하며,56)인공섬 및 시설물

55)유엔해양법협약 제55조.
56)유엔해양법협약 상 EEZ제도에서 규정하는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는 EEZ내에서
연안국이 그 천연자원을 개발․이용함에 있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그 범위
내의 사람과 자원에 대하여 최고의 권위로 명령․강제할 수 있고,타국으로부터 어
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 배타적 권원으로서의 권리를 의미한다.;이윤철,앞의 논문,
39-40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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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치․이용,해양과학조사,해양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관할권(jurisdiction)
을 행사하는 반면에,57)타국에 의한 항해의 자유 및 해저전선과 관선부설의 자
유는 허용된다.이러한 점에서 EEZ는 연안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제사회의 공
동이익을 기능적으로 결합한 법제도이다.따라서 연안국의 경제적 관할권에 종
속되는 EEZ는 기능적인 포괄성,관할권의 배타성,공간적인 광역성과 같은 특
성을 지닌다.
요약하면,EEZ는 천연자원의 이용 및 보존․관리에 있어서 연안국의 배타적

지배권에 종속되기는 하지만 국가영역은 아니며,자원 이용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와 제한적 관할권이 행사되기 때문에 완전한 공해로서의 성질을 가
지도 않는다.따라서 현대 해양법체계는 영해-EEZ-공해의 3원적 법질서로 구
성된다고 할 수 있다.

2.연안국 및 타국의 권리와 의무

연안국이 자국의 EEZ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
권 및 기타의 권리가 있고,그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에 따른 의무
를 부담해야 한다.
주권적 권리에는 생물자원의 개발․보존․관리권,비생물 자연자원의 탐사․

개발․보존․관리권,수역의 경제적 이용권이 있으며,관할권에는 인공섬 또는
시설․구조물의 설치․사용권,해양과학조사권,해양환경의 보호․보전권(해양
오염통제권)이 있고,기타의 권리로서는 EEZ제도를 집행하기 위한 부수적인

57)일반적으로 관할권이란 한 국가가 사람,물건 등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
한의 총체로서,국가주권의 표현 내지 그것의 구체적인 발현 형태를 말한다.유엔해
양법협약 상 EEZ제도에서 규정하는 연안국의 관할권 또는 배타적 관할권은 일반
국제법과 구체적인 조약 등에서 적법하게 인정되는 타국의 법익을 위한 합리적인
제약을 전제로 하는 연안국의 일반적인 권리이다.기본적으로 연안국은 EEZ내에서
일정한 범위의 활동에 대하여 적법한 통할․조정권을 갖는데,이는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연안국에 위임된 기능이며,연안국은 합당한 범위 내에서 배타적인
권한,즉 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이윤철,앞의 논문,40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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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있다.
연안국은 EEZ내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타국의 권리

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해야 하고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과 양립하는 방법
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타국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EEZ내에서 모든 국가는 공해제도가

인정하는 항행권,상공비행권,해저전선 및 관선 부설권을 가지며,58)동시에 타
국의 EEZ내에서 해양법이 인정하는 권리를 행사하고 그에 수반되는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당해 연안국의 이익을 정당하게 고려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
다.그리고 EEZ제도의 본래 취지와 모순되지 않는 한 연안국이 제정하여 시
행중인 국내법령은 그 수역을 이용하는 타국에 의하여 준수되어야 한다.59)

3.배타적 경제수역과 VTS

EEZ내에서 VTS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정은 없다.그러나 해양환경
을 보호하기 위한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를 제한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는데,
한 국가의 영해는 물론이고 EEZ를 통항하는 선박이 그 수역에서 해양오염의
방지․경감․통제를 위하여 이 협약 또는 유효한 국제규칙 및 기준에 따라 채
택한 국내법령을 위반했다는 확증이 있는 경우,당해 연안국은 영해 내에서의
무해통항의 관련규정을 침해함이 없이 위반선박의 물리적 검사에 착수할 수 있
고,증거가 명백한 경우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을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선박억류를 포함한 소송절차를 취할 수 있다.다만 연안국은 해양환
경 보호 및 보전권을 위반한 외국선박이라 할지라도 보석금 등의 금전 벌만을
부과하도록 하여 연안국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통상활동의 위축을 줄이고자 의
도하였다.60)

58)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 제1항.
59)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 제3항.
60)유엔해양법협약 제2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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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S는 안전 확보 및 사고방지를 위한 선박교통통제가 목적이지만,EEZ에서
의 해양환경보호조치는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후에 취할 수 있는 연안국의 사
후조치이므로 VTS제도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그러나 연안국은 자국선
박은 물론 외국선박에 대해 영해 이원의 수역에 까지 일정부분 관할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근거로 원용할 수 있다.61)

제제제４４４절절절 공공공해해해와와와 VVVTTTSSS

1.개념

공해는 국가의 관할권에 종속되지 아니하는 해양의 부분으로서 해저,해상
및 그 하층토를 제외한 해면과 상부수역을 말한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군도수역과 같은 개념은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영해와 내수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공해로 정의하는데 아
무런 어려움은 없었다.그러나 1970년대 이후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공해
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는 문제는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의 법적 성격과 관련
하여 논쟁의 초점이 되었다.공해제도에 관해 “배타적 경제수역,영해,내수 또
는 군도수역을 제외한 해양의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고 함으로써 공해(High
Sea)를 간접적으로 정의하고 있다.62)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에 대한 배타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막기 위하여 이
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모든 국가가 누리는 자유의 축소를 가져오는 것으
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그러나 여기서도 소극
적인 방법으로 공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1958년도 공해협약과 마
찬가지이다.결국 공해는 국가의 관할권에 속하지 아니한 해양의 부분이며 이

61)유엔해양법협약 제220조 (연안국에 의한 집행).
62)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공해에 관한 소극적 정의는 1977년 ICNT 이후부터 나
타났다.ICNT Art.73,RSNT Art.75,ICNT Art.89.각 조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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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저,해상 및 그 하층토를 제외한 해면과 상부수역만을 포함하는 것이다.63)

2.공해의 자유와 제한
공해의 자유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선박항행의 자유이다.항해의 자

유는 영해,EEZ에서의 항행권에 대한 확대보장으로서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을
위한 기본적인 공해자유에 해당한다.이 밖에도 상공비행의 자유,해저전선 및
관선부설의 자유,인공섬 및 기타 시설물건설의 자유,어업의 자유,해양과학조
사의 자유 등이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는 공해이용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타국의 이익과 심해저활

동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상의 권리를 정당하게 고려해야 한다.64)즉 타국의
이익과 심해저활동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dueregard)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모든 권리행사의 당연한 전제로서 법의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를 명문규정화 함으로써 공해이용의 자유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구체적으로
부여한 것이다.따라서 타국의 공해이용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공해이용
권은 허용될 수 없다.
유엔해양법협약은 공해에서 VTS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박이 공해이용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
기 위한 기국의 의무와 해양오염사고와 같은 해양 사고를 일으켜 타국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유가 제한되고,주변연안국은 사후적 규제조
치를 취할 수 있다.여기서 기국의 의무란 모든 국가는 행정적,기술적 및 사회
적 사항에 관하여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대하여 자국의 관할권과 통
제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각 국가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절
차 및 관습을 따라야 하고 그 준수를 보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취
하여야 한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해하는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선박,

63)김영구,전게서,605쪽.
64)유엔해양법협약 제8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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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승객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없는 한 위험에 처한 자에게는 원조를 제
공하고,원조를 통보받은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한다.연안국은 해상에 있어서의
안전에 관하여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수색 및 구조 기관의 설치,운영 및 유지
를 촉진시키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지역협정을 통해 협력하여야한다.
즉,공해에서는 본래적 의미의 VTS와는 다르지만 자국의 선박에 대한 등록

국가의 사전안전조치 의무 및 사후구제적 차원의 해양환경 침해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광의의 선박통제행위,그리고 사고 후 구제를 위한 국가 간 원조제공
의무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원용할 수 있다.65)

제제제５５５절절절 IIIMMMOOO 해해해사사사협협협약약약과과과 VVVTTTSSS

1.1974년 SOLAS협약

SOLAS 협약 제5장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VTS의 적용은 연안국의
영해 내의 해역에 대하여만 강제 적용될 수 있다.이것은 SOLAS 협약 상
VTS의 적용은 사전 예방적 조치라고 볼 수 있고,영해 이원의 수역이라 할지
라도 해양사고발생시 조난전문의 발송,수색 및 구조 등에 대한 연안국의 의무
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사전 예방적 차원의 조치에 부가하여 사고발생시 사후 구제적 조치를 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간 광역 VTS설립 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SOLAS협약 상 사후 구제적 조치와 관련된 관련규정으로는 SOLAS협
약 제10조(조난전문의무의 절차)로서 해상에 있는 선박의 선장은 선박,항공기
또는 그들의 구명정이 조난하였다는 신호를 어떠한 발신처로부터 받으면 가능
하다면 구조하러 간다는 신호를 하고 조난중인 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전 속력
으로 항진하여야 한다.만약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65)유엔해양법협약 제94조(기국의 의무),유엔해양법협약 제98조(원조제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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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하는 것이 불합리 또는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장은 조난자를 구하
러 가지 않을 이유를 항해일지에 기입하여야 한다.또한,조난선박의 선장은 구
조를 위한 요청에 대하여 확답한 선박의 선장과 가능한 한 협의를 한 연후에,
구조를 제공하는데 가장 적당하다고 그가 인정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선박
을 징용할 권리를 가진다.그리고 징용된 선박 및 선박들의 선장과 선장들은
조난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전 속력으로서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이 요청에 응할
의무를 진다.그리고 그 자신의 선박 이외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선박이 적용되
었고 또 요청에 응하고 있다는 것을 안 때에는 본 규칙 첫째항에 의하여 부과
된 의무로부터 면제되고 또한 조난자로부터 또는 이미 조난자에 도착한 다른
선박의 선장으로부터 구조가 필요 없다는 통고를 받은 때에는 본 규칙 둘째항
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로부터 면제된다.본 규칙의 규정은 1910년 8월 29일에
‘브뤼셀’에서 서명된 해상에 있어서의 구원 및 구제에 관한 국제협약을,특히
동 협약 제11조에 의하여 부과된 원조제공의무를 해제하지 않는다.
또한,SOLAS협약 제15조(수색 및 구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첫째,각 체

약국정부는 연안의 감시 및 연안 수역에 있어서의 조난자의 구조를 위하여 필
요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보증할 것을 약속한다.이들 조치는 해상교통의 밀
도 및 항해상의 위험을 고려하여 실행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상안
전시설의 설치,운영 및 유지를 포함하여야 하고,가능한 한 조난자의 위치의
발견 및 구조에 적당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둘째로는 각 체약국정부는 현
존의 구조시설 및 만약 있다면 그에 대한 변경계획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2.1979년 SAR협약

SAR협약66)의 전문에서 “이 협약의 당사국은 해상의 조난자에게 원조를 제
공하고 모든 연안국이 연안의 감시와 수색 및 구조업무를 위한 적절하고도 효

66)원명은 InternationalConventiononMaritimeSearchandRescue,197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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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인 약정을 확립하는 것이 수 개의 협약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임에 주
목하고,정부간기구의 해상 및 그 상공에서의 안전에 관한 활동을 조정함이 바
람직함을 인정한 1960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제
40호 권고를 고려하며,해상조난자의 구조를 위하여 해상교통의 필요에 부응하
는 국제적인 해상수색 및 구조계획을 확립함으로써 이와 같은 활동을 개발하고
촉진할 것을 희망하고,전 세계의 수색 및 구조기구간의 협력과 해상에서의 수
색 및 구조 활동의 참가 당사자 간의 협력을 촉진할 것을 바라며,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는 해상에서 조난자를 구조하고,수색 및 구조 업무에 참여하는 주변 연안

국 및 국제기구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예를 들어,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일
본,러시아 등과 공동협력을 통한 수색 및 구조 활동을 함에 있어 한반도 주변
해역의 연안국들인 위 국가들과 광역 해상교통관제를 통해 해상교통정보 및 사
고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진다면 이전보다 더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이는 사후구제 차원의 협약이지만 인접 국가 간 광역 VTS와 같은 사전
예방적 차원의 조치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이와 관련해서
SAR협약 제3장 제3.1조(국가 간 협력)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은 자국의 수색 및 구조 조직의 조정을 하며,필요한 경우에는 인접국

의 기구들과 함께 수색 및 구조 활동의 조정을 하여야 한다.또한,관계 당사국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일방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구조대가 적용 가능
한 국내법 규정 및 규칙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오로지 해난위치 수색 및 해
난생존자 구조의 목적을 위해 자국의 영해,영토 또는 그 상부공역에 즉각적으
로 입역하는 것을 허가하여야 한다.이 경우 수색 및 구조 활동은 실행 가능한
한 입역을 허가한 당사국의 적절한 구조조정본부 또는 그,당사국이 지정한 기
타의 당국에 의하여 조정된다.다음으로 관련국가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일방당사국의 당국이 오로지 해난위치의 수색 및 당해 해난의 생존자를 구조하
는 목적으로 자국의 구조대를 타방당사국의 영해,영토 또는 그 상부공역에 입
역시키기를 희망하는 경우 예정된 임무의 충분한 상세 및 그 필요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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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타방당사국의 구조조정본부 또는 그 당사국이 지정한 기타의 당국에 입역
허가요청서를 송부한다.더불어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입역허가 요청 수
령의 즉각적인 확인 그리고 계획된 임무가 수행될 수 있는 조건의 가능한 한
신속한 제시의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인접국가와 각자 상대국의 영해 또는 그 상부공역에 상대당사국의

구조대가 입역하기 위한 조건을 정하는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이 협정에는
가능한 한 간단한 수속으로 구조대의 입역을 신속히 실행하는 것에 대하여도
규정되어야 하고,구조조정본부가 필요한 경우 선박,항공기,요원 또는 장비
를 포함한 자원을 다른 구조조정본부에의 요청하고,자국의 영해,영토 또는 그
상부공역에 상기의 선박,항공기,요원 또는 장비의 입역에 대한 필요한 허가하
고 그러한 입역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세관,이민국 또는 다른
당국과의 필요한 약정의 체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구조조정본부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의 구조

조정본부가 선박,항공기,요원 또는 장비형태의 지원을 포함한 다른 구조조정
본부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허가하여야 한다.마지막으로 당사국은 인
접국과의 사이에 시설의 공동관리,공통절차의 설정,합동훈련 및 연습의 실시,
국가 간 통신회선의 정기적인 점검,구조조정본부 직원의 연락방문과 수색 및
구조정보의 교환에 관하여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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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５５５장장장 광광광역역역 VVVTTTSSS운운운영영영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및및및 국국국제제제법법법적적적 대대대응응응방방방안안안

제제제１１１절절절 광광광역역역 VVVTTTSSS운운운영영영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자국 연안에서의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환경의 보호는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
제가 아니라 곧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이를 위하여 국제사
회는 유엔해양법협약의 성립을 통하여 그 기반을 마련하였다.그러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동 협약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고,해상교
통관제시스템과 관련된 정의,기준 및 규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칙을 고려
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SOLAS협약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IALA 지침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특히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피
해의 범위는 일국이나 일부 지역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해양사고 예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역적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해상교통관제시스
템은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제반 특성에 따라 서
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세계적 차원에서 해상교통관제시스
템에 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다루어져야 하고,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해상교통
관제시스템은 각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적 협력에 의하여 실행되는 광역
VTS형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해양사고 예방의 문제는 범세계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매

우 지역성을 가지는 문제이다.이 경우에 지역성이란,첫째로 해양사고 발생과
그 피해 정도는 지리적인 관점에서 보통 지역의 지형적인 특성에 영향을 받고,
둘째로 그러한 지역성을 포함하여 주변국의 경제력,해양에 대한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선박운용과 주변해역의 해상교통량 등 인간의 활동이 그 해역의
해상교통안전과 예방에 매우 큰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의미한다.이러한 두
가지의 지역적 요소가 복합될 경우 지역적 협정을 체결하여 광역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이 같은 해양사고의 지역성을 감안한 조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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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광역 VTS의 설치는 지리적 근접성과
주변 관련국의 유사한 정치제도나 경제수준,생활양식 등으로 인하여 보다 고
도화된 체제를 취할 수 있고,범세계적인 다자조약에 의하여 국가 간의 해상교
통과 그 배경을 고려함이 없이 국제적인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현재에 있어서는 더욱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광역 VTS
의 지역적 협력이 효력발생 및 특수한 지역성에 적용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전 세계에 걸쳐 보편적이고 통일된 규범적 작용을 하기에는 미흡하다
는 단점도 있다.
하지만,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불가피성은 지역적 협력을 통

한 광역 VTS설치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왜냐하면,지역
적 협력을 도외시한 국제적 협력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특히,해양사고
예방에 관한 문제는 어느 한 나라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의 수준 향상과 관심만
으로는 큰 효과가 발휘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적 협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립하고 각종 원인에 따른 해양사고 발생을 통제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만,광역 VTS는 각 지역의 구체적 특성에 맞
는 규제 체제를 수립하고 관련국 간 해상교통 정보를 공유하여 현재의 해상교
통관제시스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데 그 중요성은 대단히 크다.
한편,해양사고 예방의 문제를 일국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에만 의존할 수 없

는 이유는 자국의 관제영역 내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해양사고
의 성질상 국제적인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해양사고의 결과 발생한 해양오염
이 확산되어 자연적으로 타국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따라
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국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의 시행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국제법상의 조치가 필요하지만,이러한 해양사고의 예방은 지리
적․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볼 때,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
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또한 이러한 일률적인 규제가 모든 형태의 통항방
식에 대해 실효적인 것만도 아니다.특히,동북아해역과 같은 반 폐쇄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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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더욱 그러하다.최근 한․중 간 선박 통항량의 급속한 증가 및 열악한 해상
교통 환경여건으로 대형 해양사고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으며,2007년 5월 12일
서해해역에서 짙은 안개 속에서 항해 중이었던 중국화물선 진성호와 우리나라
화물선 골든로즈호가 충돌,골든로즈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인접국가
간 해상교통안전 대책방안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어,67)인접국가 간 해상교통안
전 대책방안 마련을 위한 양국 간 해상교통관제 공동협력 필요성을 협의하였
다.68)
예를 들어 영국과 프랑스 간 도버해협 부근에도 인접 연안국가간 정보공유․

협력을 강화하는 광역 VTMIS(VesselTrafficManagementandInformation
System)체계를 수립하였고,69)관련 국제기구에서 VTS서비스 영역 확대 및
e-Nav의 중추적 역할을 논의한 바 있다.70)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해역에서도 주변국가간 전자항법지원 광역

VTSNetwork구축을 위한 항만․연안 VTS센터 간의 정보연계 및 공유체계
가 필요한 실정이므로,이에 따라 인접국가 간 해양사고 방지 및 신속한 대처
를 위해 국내 광역 VTSNetwork를 연계한 한․중,한․일간 광역 VTS설립
을 위한 주변국가 간 지역적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그러므로 광역해
상교통관제시스템을 실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해양의 지역적 특성
및 관련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특성,통항선박 및 항로의 특성 등을 고려한

67)중앙해양안전심판원,“골든 로즈호 침몰사고 조사결과 발표”(2007).
68)해양수산부,“제8회 한․중 해상안전협의회 결과 보고서”(2007).
69)『A new radartrackingandassociatedVesselTrafficManagementInformation
System (VTMIS)forthe ChannelNavigation Information System (CNIS)at
MCA DoverwascompletedinFebruary2003.Thisstate-of-the-arttechnology
increases the effectiveness of monitoring the movement of ships and the
reporting of hazards and dangers in the Dover Strait.』 United Kingdom
Maritime and Coastguard Agency,“CNIS - SaferNavigation in the Dover
Strait”,History of CNIS <http://www.mcga.gov.uk/c4mca/mcga-hmcg_rescue/
channel_navigation_information_service__cnis_/history_of_cnis.htm>(2006).

70)IALA 24차 VTS회의 (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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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협력과 이해가 요구된다.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여러 해역에서 이를 위
한 지역적 협력을 통한 광역 VTS와 유사한 시스템의 설치․운영이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결국,해상교통관제시스템은 이와 같은 지역적 특성으로 미루어
일반적인 조약의 작성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그러는 동안
에 선박통항에 대한 관제운영과 정보공유의 부재로 해양사고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지역적 협약을 체결․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광역
VTS 시스템에 관하여 너무 지역성에 편중하게 됨으로써 세계적으로 통일성
없이 진행된다면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의 단편화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양자의 균형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광역 VTS는 기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일반적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의 통일성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보완
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제제２２２２절절절 국국국제제제법법법적적적 대대대응응응방방방안안안

1.지역적 협력

가.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지역적 협약 채택

해양사고의 발생과 그 피해는 국경을 초월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
해 광역 VTS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체제의 확립이 필수적이
다.그러나 광역 VTS의 도입을 위하여 이와 같은 국가 간 협력 체제를 확립하
기 위한 법적인 틀을 형성하여야 한다.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양사고 발생
시의 배상책임 등과 같은 국제법 규범의 발전은 물론이고,사전 통보 및 정보
교환,사전협의,사후원조 등과 같은 광역 VTS 운용의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제도적인 발전이 불가피하다.따라서 이들 두 측면에 의한 동시 해결방법이 특
히 국제성을 띠고 있는 해양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최적수단이 될 것이



- 62 -

다.
그리고,이러한 국제법적 발전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 간의

지역적 협력에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그러나 각 국가들 간의 정치적,
경제적 이질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지역적 협력이 성립되기는 쉽지 않다.이러
한 점 때문에 지역적 협력을 위해서는 관련국가의 제도 및 접근방법간의 차이
점을 조정해야만 한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안국 및 국제
기구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데,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동 해역
에만 전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적 협약과 그 실시를 관할하는 집행기구의 설립이
필수적이다.
하지만,광역 VTS의 운용에 있어서 공해상의 그것을 제외하고는 해상교통관

제 시스템은 국내법에 따른 규제가 가장 실효성이 있다.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역 VTS의 설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
다.범세계적 국제협약을 통한 전통적인 접근방법에 더하여 각 지역해역의 지
리적 특성,해류의 특성,통항선박의 특성 및 연안국의 정치․경제적 사정을 고
려하여 채택된 지역적 협약이 필요하다.
따라서,새로운 지역적 협력을 위한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지역적 협약을 구

체적으로 국가의 책무 및 분쟁해결 방법,그리고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기구의 설립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지역적 협약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
다.

나.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지역적 협약채택의 방법론

지역적 차원의 협약을 채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사안별 단편적 접근방법,기본 협약 체결을 통한 체계적 접근방법,종합적인 접
근방법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사안별 단편적 접근방법은 해양사고가 발
생한 경우 관련국가가 모여 이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적 협약을 체결하여 해결
하는 형태를 말한다.기본 협약 체결을 통한 체계적 접근방법은 지역적 해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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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국들이 광역 VTS의 설치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모체로 하여
광역 VTS의 운용에 관한 지역 협약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그리고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통한 지역적 협약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를 하나의 종
합적인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집행기구인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지역적 협력 기구의 설치

및 운영은 광역 VTS도입에 있어서 입법상의 적극적인 역할을 함은 물론이고,
해상교통안전과 예방이라는 분야에 대한 전 세계적인 협력의지를 끌어올리는
데 그 기초가 될 것이다.

2.광역 VTS실행을 위한 메커니즘의 설립

가.집행기구의 설치
일반적으로 지역적 협약에는 협약을 채택한 당사국들의 행정적 노력을 뒷받

침해 주는 집행기구(Commission)를 설치하고 있다.이하에서는 지역적 협약 규
정에 따라 설치되는 집행기구의 기능과 특징을 설명한다.
먼저,기구의 대표적인 기능은 당해 지역해의 광역 VTS의 도입에 대한 연

구,평가,규칙,기준,계획,조치 등의 채택과 협약이행의 감독,타 국제기구와
의 협력 등을 들 수 있다.모든 관련 국가가 스스로 자국이 속해 있는 주변 해
역을 평가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많은 어
려움이 있다.따라서 각국은 자국의 관할해역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고,
공해에서는 각국이 지명하는 전문가로 구성되는 공동실무그룹이 조사 및 평가
를 수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그리고 당사국 중 그와 같은 활동을 수행할 능
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동의하에 앞의 공동실무그룹이 조사 및 평가를
대행하는 형태를 취한다.
그리고,광역 VTS도입을 위한 지역적 협약을 채택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용중인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의 해양사고 예방 효과에 대한 입
증이 필요하다.그러나 대략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수립된 원칙을 구체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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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규칙을 제정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정보가 확보되어
야 한다.예컨대,현재 운용중인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의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
으로 광역 VTS시스템 도입을 위한 지역적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협약을 제정
할 수 있지만,특정 해역에서 구체적인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을 결정하기 위해
서는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또한,규칙 및 조치를 채택함에 있어서 급
변하는 해상교통 환경에 관련된 정보가 수시로 변하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으므
로 이러한 정보를 총괄할 수 있는 집행기구의 역할은 중요하다.
한편,협약의 이행문제와 관련하여 협약이 채택되고 난 후 실질적인 이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협약은 생명력을 잃게 된다.따라서 위와 같은 규칙,
기준,계획 및 조치 등을 규정하는 지역적 협약의 이행을 조정하고,문제가 발
생하면 그 해결을 지원해 주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이 조직이 국가의 행위를
감독하고 협약의 이행을 촉진시키는 방법은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는 방법과 자체적으로 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 실시조
사 및 관측,국가이행의 감시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광역 VTS도입을 위한 지역적 해상교통안전 협약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위에 설명한 집행기구의 역할을 포함한 동 협약
의 제반 내용을 관리․운용할 전담 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일반적으로 지역
적 협약은 협약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집행기구를 마련하고
있다.또한 일반적인 국제기구와 유사한 형태의 틀을 갖는 것이 무리 없이 집
행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이 기구는 협약당사국의 정부 대표로 구성되어 정기
적인 국제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총회(Assembly)와 광역 VTS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해상교통안전의 전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사무국(Secretariat)
및 각 전문위원회(SpecializedCommittee)로 구성된다.이 전문위원회는 기술협
력위원회(Technological Co-operation Committee), 감시위원회(Monitoring
Committee)및 분쟁해결위원회(DisputeSettlementCommission)를 두며,이러
한 위원회의 산하에 위원회를 보조할 소위원회(Sub-committee)를 설치하여 위
원회를 보조하도록 한다.또한,동 기구는 협약의 내용을 보전하고 수정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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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한편,동 기구의 의무로서
는 기구의 지속적인 감독 하에 각 당사국이 정기적,부정기적으로 보고한 협약
내용의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실행시킬 것,추가조치의 권고 및 촉진,주변 해역
의 해상교통 정보교환을 위한 광역 VTS센터를 설치․운영할 것,그리고 관련
국들과 지속적인 과학적․기술적 연구를 수행할 것 등을 들 수 있다.또,이러
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해서 발생한 해양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
의 원칙’을 도입해서 국내법적인 조치를 채택하도록 함과 동시에 당사국에 대
한 손해배상을 포함한 강제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선 집행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분쟁해결위원회를
통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결하고,이에 대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당사국들
의 합의에 따라 설치된 중재재판이나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정해진 국제해양
법재판소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적 해결이 채택될 수 있다.

나.국가의 국제책임
자국의 관할권 외측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는 국제적인 규제가 쉽지 않

고,이에 따른 국제책임을 묻는 것도 어렵다.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국제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협력의 의무 위반에 따른 상당한 주의의무 위반이
곧 국가의 국제책임을 구성한다고 하는 논리에서 출발한다.이때 국제책임은
피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법행위에 의한 국제책임(국제법상의 의무위반이며
이는 타국의 직․간접적인 권리침해를 동반하므로 피해국은 위법행위국에 대해
피해에 대한 책임)71)뿐만 아니라 위험한 결과에 따른 국제책임까지도 포함하
는 개념으로 간주한다.또,국가는 국가의 통제의무 위반이 곧 상당한 주의 의
무 위반을 구성한다고 인정하여 입법,사법,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국제
책임을 부담한다.즉,해양사고 발생에 대한 국가의 국제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고결과에 대한 국가책임제도를 도입한다.

71)이병조․이중범,「국제법신강」(서울 :일조각,2003),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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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분쟁해결제도
유엔해양법협약 제15장에서 모든 국제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방법을 규정

하고 있는데,이러한 분쟁해결은 협약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해양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 문제의 해결을 포함하여 지역적 협약에서 채택하는 분쟁해결위원회
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즉,분쟁당사국은 기본적인 방법인 직접교섭과
보조적 방법인 주선․중개․사실심사․조정 등의 평화적인 방법에 따른 분쟁해
결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그리고 이 위원회를 통한 당사국간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한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설립되는 중재
재판소 또는 기타 상설재판소에 반드시 회부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둔다.72)

라.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
국제법과 국내법에 관한 국제법의 일반적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간의 조화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광역 VTS도입에 관한 지역적 해상안전 협약과 관련된 당사국이 이

협약에 규정된 내용보다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
이다.즉,당사국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경우가 될 수 있더라도 당사국 간에 적
용되는 규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준(minimum standards)을
명백히 설정하는 것이다.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에는 동등한 효력 및 기타의
일정한 판단기준 안에서 변형된 조치가 허용된다.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엄격
하거나 상이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또는 어떤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할 것인
가의 여부에 관한 문제는 조약의 해석문제이다.이 문제는 지역적 협약의 규정
에서 일반 목적을 고려하고 관련된 이해관계의 균형을 취하거나 또는 국제법을
적용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국내법 및 국제법 간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최소한의 기준이 국내법에

대하여 어떠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느냐 하는 국내입법의 문제이다.이는 국가
가 단순히 국제법을 고려해 넣는 경우와 국내법도 국제법에 상응하는 효력(no

72)상게서,834-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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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effective)을 갖게 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활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이
러한 관점에서 국내법과 국제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상호 만족한 협력관
계를 유지하고 보완하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며,이를 위해
서는 각국 국내법의 전반적인 통일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결국 국제법은
국제법규의 다변적 절차와 국내법규와 같은 일방적 행위를 통하여 발달하여 왔
으며,이러한 절차는 상호간에 충돌되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보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즉,국내법 및 국제법 간에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으며,실제에 있
어서도 상호 작용하고 있다.



- 68 -

제제제６６６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일반적으로 VTS는 특정한 관할 수역내의 해상교통관리를 위하여 Radar,무
선전화 등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항만 입출항선 또는 통항하는 선박들에 항행안
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는 제도를 말한다.오늘날 연안국은 자국
의 해상교통 안전,환경오염 관리 및 항만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항만,협수로,
연안항로,국제해협 등 선박통항이 밀집하는 대부분의 수역에서 VTS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도 연안국은 영해에서는 통항선박에게 무해통항권을 보장

하는 대신 연안국은 통항분리방식을 지정할 수 있으며,이를 이용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항행의 안전과 해상교통의 규제 그리고 항행
보조수단과 설비 및 그 밖의 설비나 시설의 보호 등에 관한 각 국내의 관련 국
내법을 제정할 수 있다.연안국은 영해에서 통항선박에게 항행상의 위험정보를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며,연안국이 제공한 특별한 서비스에 대하
여 비용을 회수할 수도 있다.국제해협의 경우에는 항로대와 통항분리방식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항선박에게 무해통항권이 아닌 통과통항
권을 부여하고 있다.해협이용국과 해협연안국은 항행 및 안전보조시설 또는
국제항행에 유용한 개선시설의 설치와 유지 및 선박에 의한 오염의 방지․경감
및 통제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해협연안국이 최신의 VTS를 실시하
는 것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복잡한 국제해협에서 안전항해를 확보하
기 위한 부담을 선박에게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해협연안국이 어느 정도 통항
을 규제함으로써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를 근거로 살펴보았
을 때 연안국은 항만구역을 포함하여 자국 영해 내에서는 물론 국제해협에서도
무해통항 또는 통과통항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통항분리방식을 지
정하고 VTS시스템도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영해 이내에서 연안국의 VTS시스템은 확립되었지만 영해 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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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권한은 국제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다시 말해서,유
엔해양법협약 및 IMO 해사협약에서는 VTS의 적용범위를 연안국의 영해 이내
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접속수역,배타적 경제수역 및 공해와 같은 영해 이
원으로 확대․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러나 위생,재정,출입국관리,관세,해양환경 보호 등의 목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연안국의 관할권이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영해 이원에
서도 연안국은 자국선박은 물론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이러한 목적의 사전예방
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사고가 발생한 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관할권 행사의 근거로 원용할 수 있다.즉 유엔해양법협약은 영해
밖에서 VTS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박이 공해이용
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국의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해양오염사고와 같은 해양사고를 일으켜 타국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유가 제한되고,주변연안국은 사후적 규
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연안국은 자국의 선박뿐만 아니
라 외국적 선박에 대한 사전안전조치 의무 및 사후구제적 차원의 해양환경 침
해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광의의 선박통제행위,그리고 사후구제를 위한 국가
간 원조제공 의무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원용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연안국의 지역적 공조 체제의 확립을 위해 유엔해양법협약 및 기타 국

제협약에 근거한 지역협정 또는 양해각서의 체결이 확보되어야 한다.이를 위
하여 지역적 협력의 필요성 및 지역적 협약채택의 방법론에 대한 주변 연안국
간에 국가의 권리와 의무,책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한다.우리나라의 경
우 주변 연안국인 중국,일본 등과 함께 사전예방적은 물론 사후구제적 차원의
해상교통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역적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반영하는 국내법
개ㆍ제정을 통한 법적 실효성 확보도 필요하다.
광역 VTS실행을 위한 집행기구를 설치하여 국가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분쟁 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의 발전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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